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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의 의의�����일반적인 계약의 의미�

� � ��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유언,�권리의 포기��및 합동행위�사원총회의�

결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 � 	� 복수당사자가 제시하는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 � 
�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질권설정행위,�지상권 설정행위�,�채권계약,�신분계약

�혼인,� 입양��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

이라고 함

� � ��계약은 일반적으로�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채권 발생의 원인이 됨

� � ���

���정부계약의 법적 성질����

� � �� 사법상�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 � 	� 국가가� 사인의 지위�사경제 주체�에서 상호 대립하는 �개 이상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

� � 
� 매매,� 임차,� 도급 등 민법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전형계약

�유명계약�

� � ��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자신도 그 대가로서 교환적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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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계약의 적용원칙

� � ��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

� � 	�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

� � 
�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체결 당시의 사회사정이 계약 체결 후 현저히�

변경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원칙

� �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신의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권리가 남용되면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

� ���정부계약의 특징

� �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절차를 중시

� � 
� 경제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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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물품�� 계약을 규율하는 법령

� � 
�정부계약 법규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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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계약법의� 특징

� � �� 정부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

� � � �� 기본법인 국가계약법은 ‘��.�.�.예산회계법�’��.��.��.폐기�에서 계약 편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체계로 제정

� � � �� 우리나라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계약에 대한 별도의 법규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인 국가계약법을 제정 

� � 	����정부조달협정 내용의 반영

� � � �� 정부조달협정은 자국의 정부조달시장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상대방� �

회원국에게 상호 개방하도록 하는 협정임

� � � �� 현재 정부조달협정에는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정부조달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가계약법에 동 협정내용을 반영하였음

� � 
�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훈시적 성격의 법규

� � � �� 국가계약법은 대국민 기속력은 없으며,� 회계기관 및 계약 공무원에 

대한 훈시적 성격으로서 동법에 위반하더라도 원인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 �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등에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

� � �� 절차 법규적 성격

� � � �� 국가계약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보다는 대부분 절차�입찰공고,�

입찰집행,�계약체결 등�를 규정한 것으로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함

� � �� 국가계약법의 하위규정 다수

� � �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 특례규정,�특례규칙

� � � �� 물품구매 관련 계약예규 및 고시,�통첩�기획재정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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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법의 특징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기본법인 지방계약법은

‘05.06.30.�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06.01.01.부터 시행

� � � ��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 마련��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

� � �� 수의계약절차의 투명화

� � � ��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

� � 	�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

� � � ��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존 공사감독 공무원 외에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감독자로 위촉 등

� � 
�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제도

� � � �� 시간적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반영

� � ��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 � ��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체결방법,� 입찰참가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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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종류

� � 가�� 재정의 수입 또는 지출에 따른 분류

� � � 
� 세입·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 %&�'()*+���,�'()*-

� ������./��01��2�331�4�"5����667�4���8/���

� � � 
� 국고·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 %&�'(9*+���,�'(9*)

� � �����./��01��2�331�4�":���6;�4���8/����<���

=>�
�"?@AB�CD:E�./�F�01

� � 나�� 계약체결의 형태에 따른 분류

� � 다��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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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계약체결의 방법에 따른 분류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 
� 계약체결의 방법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따라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지명경쟁��및 수의계약으로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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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방법

� ��� 일반경쟁계약

� � 
�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시방서,�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G*+�����'H*-

� � 
� 일반경쟁계약의 입찰참가자격 %&�')9*+���,�')I*-

� � � �� 다른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 � �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 �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 � � �� 조세포탈로 유죄판결�확정된 날부터 �년 이상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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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경쟁계약

� � 
� 일반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 � �J��K��L@�MN�OP"�QRSN�TO���'�UVB�W�UX

� � �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확인

� � � � � !�산업표준화법�제��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조제�항제�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 �J�Y�Z1���:E�UV[�����4B�'�:7��W�\�N�8/]7��

^�'�D_��'��`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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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경쟁계약 !� 실적제한

� � 
�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 � ��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건의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

        

� � � �� 해당 계약목적물의 �분의 �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배까지 실적 요구 가능

� � �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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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한경쟁계약 !� 중소기업 제한

� � 
� 물품 구매 및 용역계약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 � � �!�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 �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외의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 � �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 � � �� 공공기관의 장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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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한경쟁계약 !� 지역제한

� � 
�일정한 지역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업체에게만�입찰참가자격 부여

� � � !� �지역��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소재지�

�

� !�금액�추정가격�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물품

�용역�
�억�천만원 미만

� �광역�� �억�천만원 미만

� �세종시��기초 시$군$구�� �억원 미만

� � � !� �인접 광역시$도를 포함한 지역제한�� 현장�� 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이행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춘 자가 ��인 미만인 경우 등

� �
�소액수의� 안내공고시 지역제한�범위 %Zc�'II*-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 � � !�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군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가능

� � � �지방��다음 하나의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 가능 %���`�'de-

� � �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 

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 불가능�

� �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과 인접 시 군�일부 인접 시 군만 제한 가능�

� �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 �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 또는 인접 시 도 포함�일부 시 도만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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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명경쟁계약

� � 
� 신용과 실적 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한�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

      �%&�'9If9(*+���,�'99f9I*-

� � ��� �인 이상의 대상자를 지명하여 �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성립

� � ��� 지명 대상자가 �인 미만인 때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 � ����aUV8/���:E�
�B�	0��\�N� �̂ghB�ijkl
���e�m�

n7:Eo�:p+�q�kl
���e2�"F�rDs��t�

� � 
� 지명경쟁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9I*+���,�'9I*-

� � �!�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인 이내인 경우

� � �!�추정가격이 �억 원이하�부가가치세 제외�인 물품의 제조 계약

� � �!�추정가격이 �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 � �!�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산업표준화법�제��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조제�항제�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중소기업기본법�제�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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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 � 
� 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9u*�v�Iw*+���,�'9d�v�I)*-

� � � �� �기준��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 � � !� 긴급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 � � �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 �인 등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 � � !� 신제품,� 우수제품 등을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 � � � !� 국가 유공자,� 장애인 단체� 등과 계약하는 경우 등

� � 
�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구체적 사유

� � � �� 해당물품 제조·공급자가 직접 설치·조립,�정비하는 경우

� � �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설비확충

� �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 �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 �� 성능인증 제품,�신제품�%&'�,�조달우수제품 등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해당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년

�인증기간 연장시 �년 연장 가능�

� � �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과의 계약 

      *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9G*+���,�'9u*-

� � � ��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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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소액수의

� �
� ��억 원 이하 소액수의 방법

� � � (� ��천만 원 이하� �� �인 견적 가능

     * 필요한 경우 2천만 원 이하도 2인 이상 견적 가능

� � � )� ��천만 원 초과 �억원 이하� �� �인 이상 견적�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조합), 마을기업은 5천만원 까지 1인 가능

� ��� 안내공고문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 이상 공고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 계약대상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단순노무용역 등은 ��+�� 이상�

투찰자 중 가장 낮게 투찰한 자

� � � ,� 계약대상에서 배제 

%1x�8/�
�y?�`�')w*�9+����`z�K�
��{&Q,-

� � � �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 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 �순위자가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 � � !� �순위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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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 ��� 최저가 낙찰제

� � � � � !�단독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음

� �	� 희망 수량 경쟁 입찰

      %&�')G*+�'(u*+���,�')G*+�'(G*-

� �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

      %&�'(9*+���,�'(9*-

� ��� ��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

� ��� 협상에 의한 계약

    �%&�'(I*+���,�'(I*-� 

�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I*��I+���,�'((*��9-

�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종합낙찰제�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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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가격 낙찰제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순수한 의미의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

� � 	�희망수량 입찰,� �단계 경쟁 입찰 등 일부에 적용

�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9*+���,�'(9*-

� � ��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납품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정부�공공�계약의 기본적 낙찰자 결정 방식 

�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함

}*~��TOR��4C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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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

� �
�� �단계 경쟁입찰

� �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 � � � ���i+�U�����<���������h�2�9�
�UV8/������h���

8/]7���Z48/��'����Z4������Z4�4���48/���./%6;�-

� � � � ��Z4�4���9��"5��UX��48/B��b:p+�Z4�4��)���UX���]78/

� �
�� 규격가격 동시입찰

� �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 � � � ���i+�U�����<���������h�2�Z4�4��b8/������h�'�

8/]7���Z48/�����48/��'����Z4������Z4�4���4�/
��./%6;�-

� � � � ��Z4�4���))���UX����4�/:E�331�4�"g��./

� � � �� �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규격�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 � 0�규격�기술�평가도 동일할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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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에 의한 계약 %&�'(I*+���,�'(I*-�

� � 1�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 � � �� 적용대상 

� � � � �!�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기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지식기반 사업에 우선적용�엔지니어링 사업,�고난도·고기술의 건설기술용역,�

정보통신,�디자인,�문화산업,�콘텐츠산업��학술 등�

        * 지자체는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적용 불가

� � �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 � � �� 협상순위

� � � � !� 기술능력 평가점수 *�+�지자체는 ��점��이상으로서 합산점수가 높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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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

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30

  ※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 방)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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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3 �456726 839:×��;<4567

=>4567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3�456726839:×��?@67A���B<67

=>4567 �
           	


�
�
×�?@67A���B<67�?@67A���B<67

?@67A���B<67�;<4567 ����

�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

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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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

(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

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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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I*��I+���,�'((*��9-

� � 1�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후

� � � � �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7�����'����K��������6�'������4���./

� ��� 적용대상 

� � �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으로 다음의 경우 

� � � (� 기술적 요구나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 � )�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 � C�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 구매

� � � D� 내용이 복잡 또는 난이도 등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경우

� �� 희망수량 경쟁 입찰 %&�')G*+�'(u*+���,�')G*+�'(G*-

� �1�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그 수요량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하여 

� � � �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구매하는 방식 

� ��� 대  상 

� � � !� �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 � � !� 수인의 공급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기타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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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낙찰자 결정방법  

� �1�� 유사물품 복수입찰 %&�'9d*+���,�')9(*-

� � � !� 품질 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 

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 � !�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1�� 품질등에 의한 낙찰제 %&�'((*+���,�'(d*-

� � � !�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

������������	
�	�
 � 31

����� !�"#

� � 사전규격공개 

� ��물품 및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입찰공고 전에 규격서를�

미리 공개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

� �� � � ��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 제시를 통해 

� �� � � ��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 유도

      *  민원  차단  효과

� ��� 규격공개 방법 

� � �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

� �� � �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간 공개 가능

� � �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

� � �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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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

� � E� 입찰공고 내용� %&�'Iu*+���,�'Iu*-

� � � � �� 입찰에 부치는 사항�품명,�규격,�수량,�납기,�인도조건 등�

� � � �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 � �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 � � �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 � � ��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

� � � �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 � � /�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이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예정일 포함�

� � � � F�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 � � G�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 � � H�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 � � I�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 � � J�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 � � � K�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 � � L�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내용�

� � � � M�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 � � N�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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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신청� %Zc�'(w*+���Zc�'I|*-

� �1�� 입찰참가신청

�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

� � � �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통

� � � �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통

� � � � � C�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때에는� �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 � � 
�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 신청증을 교부�우편입찰의�

경우 생략 가능�

� � � � ��� 아래 

� �1� 입찰참가자격 등록

    �}Zc�)d*+���Zc�')d*+�������*~b���8/[��4�� Z1%*~�7b-�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음

� � �	�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 � � � � O�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

� � �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능

� �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주로 입찰공고시)

� � � � � -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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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입찰보증금

   �}&�'IG*+�TOR�%'*-8/¡��+���,�'IG*+����`%8/¡��-�

� �1�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 납부Q�����	
��
� ����������	��
�����
����
���

�� ��
!"���#�$%&�	'()�*+,-.�/01.�23��456�7���8R

� � �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1� 입찰보증금 면제 

� �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분의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S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 � �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징수 검토

� � � (�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시행령 제��조제�항 제�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 ��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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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예정가격 

� � 1� 예정가격 정의

� � �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 �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 계약 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 금액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 � 1�� 예정가격 결정기준(규칙 및 지방규칙 제4조~제13조)

� � �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 거래실례가격을 기준 

� � � �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 � � �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 � � � C�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 � 	�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

� � � 
� 적정한 거래가격이 없거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기준

U 입찰집행

� �1�� 입찰집행 방법  %&�'(w*+���,�'(w*-�

� � � �� 전자입찰                                  

� � � �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 � � � !�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

� � � � � � *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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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직접입찰                                 

� � � � !� 입찰 장소에 직접 모여서 집행

� � � � !�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

� �1�� 입찰서 취소                     

� � �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불가.�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능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

� � � � !�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

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 

� � � � !� 전자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자에 참가 불가�

전자 재입찰에는 참가 가능

� �1�� 발주기관의 입찰취소                   

� � �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취소 가능

� � � �!�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V나 시스템의�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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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쟁 입찰의 무효사유� %Zc�'((*+���Zc�'(9*-

� � � �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 � �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 � � � !�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 � �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 � � !�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 � !�다음의 입찰참가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입찰�

� � � � � � W�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 � � � � X�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 � � � !�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 �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 � � !�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 � � � !�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 � � � Y�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방해한 자의�

입찰�

� � � � � Y�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 � � � � Y�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 � � � Y�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리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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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낙찰자 결정

� �1�낙찰자 결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 �%&�'(w*+�Zc�'(|*+���,�'(w*+���Zc�'(u*-�

� � 1�� 낙찰 선언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

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

� � � � � ���4CD+�¢5
����./�01��eb£"�iQSN�\�N�^�¤¥F�

¦§�¨�./©ª

� � �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

� � 1� ��동일가격�점수�� 입찰인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점수�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경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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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체결 

� � ��계약서 내용�� %��'))*+�����')(*-

� � � �� 계약의 목적

� � � 	� 계약금액

� � � 
� 이행 기간

� � � �� 계약보증금

� � � �� 위험부담

� � � .� 지체상금

� �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계약금액이 3천만 원(지방 5천만 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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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지급 

� ���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계약이행을�도모 

� � �� 적용범위 

� � � � �� 공사,� 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

� � � �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 �� 지급비율 

� � � !�계약금액의 ���분의 ��� 범위 내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u(*+�Zc�'G(*���,�'GI*-

� ���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 체결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유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 � �� 조정방법

� � � � ��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 � � 	� 지주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 �� 조정요건 

� � � �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제도 계약의 경우에는 제�차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일 이상경과�조정기준일�된 때

� � � �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이상 증감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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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지급� %&�'d|fdH*+���,�'uGfu|*-

� � ��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지급

�������%%«D-�
�¬�T"�
­�,����:7�R�Z4+�b�����'*�®�S¯

#N��ExF�««D]�s"�°��

�������%%«K-�TO�±]�s"�

�K²���±OS³N��°�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일 이내 지급

� � ��대가지급 지연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

� � ��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가는 계약금액에서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지급액,� 선금잔액,�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등의 금액을 

공제 후 지급

� �� 지체상금Q지연배상금R

       %&�'G(*+�Zc�'Gd*+���,�'uH*+���Zc�'Gd*-

� �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징수제도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 당해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 

� � �� �징수대상��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경우

� � �� 징수비율

� � � � � !� 물품의 제조�� 구매 �\��[����� �지방 �\*�

        *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 � � � � !� 용역 �\��[����� �지방 �\��

 ����J��	5´�5��µ�
�´¶��)ww·��Iw���

�����J�¸�¹�º���
�5����»¼��j:��½2�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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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Gd*+�¾¿*À�'9u*+�����'Iw*�9+���,�'H)*+������	�8/���


��y?�`-

� � � ���계약의 해제��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 � ���계약의 해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정시점부터 소멸시키는 조치

� � � �해제 해지 대상

� � � � �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 � � �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계약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추가보증금 징수 후 유지 가능

� � � � �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 � � � �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 � � �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 � � � � �� 장기계약에 있어서 제�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 � � �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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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 � � ,�

� �� 부정당업자 제재

     ��%��'9G*+��&�'Gd*+�¾¿*À�'9u*+�����'Iw*�9+���,�'H)*��-

� � � �� 정부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 � � �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 � � �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 � � 
� 건설 산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하도급에 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자

� � � � � ��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 � � .�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 � � � �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 � � � F�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 � � � � �!�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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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 � � � �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 참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 �"�시효기간 �� �년�	�및 /의 경우는 �년�

� � � � � � ���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9G*+�����'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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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목록정보 개념

� � ��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하여��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

� � � � � �� ��물품목록번호�� 물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식별하고��식별된 품목에 고유의 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함 

� � � � � � � �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상품^이라 함은 물품과 서비스를 포괄한 것을 말함

� 목록화지침 제�조제�호�

� � ���물품목록제도 주요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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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__`abcd� %%ebaf`g� hhbe`deid� ''ifdjkbg� e`d� hhcilakcg� VVfdc

� � � �○�공개표준

� � �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류체계

� � � �○� _%� 산하기구인 _%m'가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발한 분류코드

� ��� 물품목록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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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목록번호 체계

� ���� 물품분류번호�품명�의 구조

� � � �○�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로 나누고��이렇게 나누어진 

물품에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 � � � � ""� 버스의 품명 구조�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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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품명체계�품명 *자리 n��자리�� ��예시

� ���� 속성체계

� � � �○ 물품에 대한 정보요소��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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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속성정보

� � � �○� 개별속성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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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별체계�*자리�

� � � �○� 개별 물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 

� � � �○�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고유 식별번호 부여�*자리�

� � � � � � � �� 모델이나 세부규격이 동일한 경우

� � � � � � � � ����������	�
��

� � � �○�동일 품목에 대한 식별번호가 중복 부여된 경우�

� � � � � � � �� 최초 부여된 번호 사용

� � � � � � � �� 나중 부여된 번호 삭제

"� 물품목록번호 부여 사례

"� 세부품명���자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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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화 원칙

� ��� 물품목록번호의 부여

   ○�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 부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목록화에 의하여 부여된 통일된 

품명 및 번호 사용

� ��� 목록화의 요청

� � � �○ 대상 �� 각 기관은 보유물품 중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나��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

� � � �○� 요청� �� 각 기관이 해당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

� ��� 한글 품목명 부여 기준

� � � �○� 표기방법� �� Q세부품명,�제조업체명,� �국가코드명�모델명,�대표특성값R

� � � �○� 주요 항목은 쉼표로 구분,� 쉼표 다음은 한 칸 띄어쓰기

  �) ������, 	
��, VLUU-EX1, 1000
��

   �) ������, 	
��, (CN)VLUU-EX1, 1000
��

  �) ������, 	
��, VLVF-3, (��)����

  �) ������, (�������)	
��, VLUU-EX1, 1000
��



�	
��
�������

56 � 

� ���� 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

� � � �○� 생산된 제품에 부여�원칙�

� � � �○� 주문생산품 ��물품목록정보 필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예외�

� ���� 품목명에 표기하는 제조업체명 적용 기준

� � � �○� 주문자상표 부착생산 제품 �� 상표권 업체�����\� �\� �\부터�

� � � �○�악기�� 방송통신기기 제품 ��기기인증서�� 사업자등록�� 카탈로그 등

� � � �○�화초류 등 식물류 ��농지원부 및 공급확약서

� � � �○�정부조달문화상품 ��관련 협회의 직접생산확인서 등

� ��� 물품목록번호 부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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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 관련 활용

� ��� 조달 발주 또는 자체 발주 구분

o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p

제��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p�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p� 제�조제�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o조달사업에 관한 법률p� 제��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 

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발주 전에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인지 파악한다\

� � � ��� 비디오프로젝터를 구매한다고 할 경우�예시���

� � � � � �

� � � � � � qq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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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q� 비디오프로젝터 ���개 상품 검색�����\���\��\기준����조달청 구매에 해당

� � � � q� 선택 조건 검색�상품 또는 계약업체����관심 상품 축소 검색

� � � � � � !�검색결과 화면 왼쪽 아래의 상품속성 중 스크린밝기로 조건 검색한 경우

� � � � q� 스크린밝기 ������ r%hs� tu� 조건으로 검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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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q� 상품리스트가 나온다

� � � �○� ���개 ����개 상품으로 검색�상품 선택 수월�

� � � � q� 상세규격 검색 및 상품비교

     ○ 구매예정 상품을 선택한 후 식별번호로 상품 비교

     ○ 동일 식별번호�동일 상품�라도 인도조건 또는 계약단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비교 검토 후 구매 진행

� � � � � � � �0� 비디오프로젝터 �예��납품장소도 �����������원��현장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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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품비교 ��선택상품비교 버튼을 눌러 계약조건v상품속성�등 비교 가능

� � ���� 종합쇼핑몰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경우�� 다른 계약

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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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자격 정하기 

� �� ���� 입찰참가자격 부여 및 자격 여부 판단기준으로 활용

� � � �○�물품의 경우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을 활용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시장상황과 최신 상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 � � q� 나라장터 O� 목록정보시스템 O� 검색 O� 품명검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③

    ○ ①[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를 알고 있으면 직접 입력해도 됨)에 찾고자 하는 

세부품명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 검색 결과 중 찾고자 하는 ②[세부품명]을 클릭하면 다음 쪽과 같이 

[분류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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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관련품목]아래의 [보 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 품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물품식별번호는 부여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증가하며, 최근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 순서대로 보이므로, 원하는 품목의 물품식별

번호를 클릭하면 다음 쪽과 같이 [품목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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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자격의 범위 결정

� � � �○� 조달청의 물품 � 입찰참가자격은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자리�로 

등록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의 지정 기준도 세부품명 단위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범위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하되�� 경쟁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명�물품분류번호 ��자리�로 확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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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8����9&�

� � ���� 데스크톱컴퓨터는� 반드시 종합쇼핑몰에서� 구매w

� � � �○� 제품명�

� � � � � � � !� ��\�형 axek� 'cba`e� �y� 디스플레이

� � � �○ 상세 규격

� � � �

� �� �○� 종합쇼핑몰상 거래 상품은 대부분 범용 제품

� � � � � !� 핵심규격 등이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액계약으로 

구매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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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쇼핑몰 구매의사결정 지원 

� ���� QQ공통R제품상세정보 

� � � �z�계약사항��계약서 첨부파일 등 계약상품의 상세정보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②

   ① [물품 부가정보]를 확장하면, 인도조건ㆍ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첨부파일]에서 계약조건ㆍ규격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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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공통R상품상세정보 O� 계약사항 O�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구매정보

� ��� Q공통R상품상세정보 O�계약사항 O�다수공급자 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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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쇼핑몰 구매�주문 수량 입력 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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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 � � ���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고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

� � � �예정가격은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예정 가 격 의  구성 >

① 물품대

② 운반비(납품장소도인 경우)

③ 설치비(현장설치도인 경우)

④ 교육훈련비(시방서에 명시된 경우)

⑤ 인
허가 비용(수요기관에서 계약자부담으로 계약 요청한 경우)

⑥ 시험
검사비용(통상적인 검사이외에 수요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⑦ 세액(부가가치세�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해당액)

⑧ 기타 예정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

   ※ ②내지 ⑧은 물품대에 포함되지 않은 비목에 한함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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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찰 또는 시담결과 유찰 또는 시담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를�

다시 밀봉하여 해당 계약담당과장이 보관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 가 격 작성 의  예외  >

①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

②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경우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
용역 기타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 이 경우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개산가격을 결정한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⑤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특례

규정 제6조]

  -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이란 용역과 기계�

기재류(機材類)� 철재류(鐵材類)�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례규칙 제2조]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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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

� � 가\� 총액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 � ��� 계약방법이 총액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 장기물품제조 등�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계약�

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제조 등에 대하여� 총제조

금액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 � �!� 즉��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규모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 � 나\�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 �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임차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 � � � � �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단서R

� � � ���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및 시행규칙 제��조 제�항R

� � 다\�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 � � ���복수예비가격 작성Q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조R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항 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입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여야 한다	� �협정물자를 포함한 모든 내자의 경쟁입찰에 적용�

� � � � � ���기초금액 작성 및 공개 

� �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장�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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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작성된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을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한다	

� � � � � � � �!� 공고기간이 �일 이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공고인 경우 

또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하다	

� � � � � � � �!� 협상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예비가격 작성 및 관리 

� �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 상당금액�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조서에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번에서 ��번까지 

명기한�후 복수예비가격조서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 � � � � � � �!�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위 �개��하위 *개로 작성한다	

� � � � � � � �!�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복호화하여 보관�관리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 � � � ���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및 예정가격 결정 Q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조}

� � � � � ���복수예비가격 추첨 

� � � � � � � �!� 복수예비가격 추첨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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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예비 가 격  추 첨 요 령 >

① 추첨함(30㎠~30㎠~25㎠, 목재연갈색)을 입찰실에 비치한다	

② 프라스틱 번호표(3㎠~3㎠~0.3㎠, 백색판에 흑색숫자)를 일련번호에 따라 15개 

준비(계속사용) 한다	

③ 프라스틱 번호표를 입찰집행 시 지참하여 입찰실시(1차 입찰서 접수)한다	

④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참석한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4인의 공무원)을 선정하여 준비된 번호표

(15개)와 빈 입찰함을 확인시킨 후 동 번호표를 추첨함에 넣고 수회 흔든 후 

1개씩 추첨토록 한다	

⑤ 추첨이 끝나면 추첨자 4인으로 하여금 추첨현황을 확인(추첨번호 4개와 잔여 

번호 11개)하고 개찰조서에 서명날인토록 한다	

⑥ 입찰집행관은 복수예비가격조서봉투를 개봉하여 추첨번호와 복수예비가격의 

일련번호를 연계시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개찰조서에 이기한다	

� � � � � �	�예정가격 결정 

� � � � � � � �!� 입찰당일 입찰현장에서 상기요령에 의하여 추첨된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 � � � � � � �!� 복수예비가격 �개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 �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단가입찰은 제외�

� � �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Q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및 ��조R

� � � � � �!� 전자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 � � � � �!�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 � � � � �!�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 중 직접�

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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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동일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 � � � � �!�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표발생기로 선택한다	�

� � � � � �!� 산술평균한 결과 값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복수 예비가격 작성 지침

� � �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율 범위 내에서�

균등한 폭으로 ��개 구간을 설정하고��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개씩의�

예비가격 �비율��결정

� � � � � � � �� 결정된 비율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해 예비가격을 산출하고��

예비가격의 배열순서는 임의 처리

 ※ 예비 가 격  산 출 시  소 수 점 처리 기 준 (현 행 과 동 일 )  

 - 물품/일반용역(총액) : 1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

 - 물품/일반용역(단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 시설공사/감리 및 설계 용역 :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올림(10원단위에서 올림)

� � � ���집행기관별 상세기준

� � � � � � ���조달청 기준 적용시

구간 범위 구간 범위

1 102.000～101.735% 9 99.866～99.600%

2 101.734～101.469% 10 99.599～99.333%

3 101.468～101.202% 11 99.332～99.066%

4 101.201～100.935% 12 99.065～98.799%

5 100.934～100.668% 13 98.798～98.532%

6 100.667～100.401% 14 98.531～98.266%

7 100.400～100.134% 15 98.265～98.000%

8 100.133～99.867% 기 초금 액 1 0 0 .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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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행정자치부 기준 적용시

구간 범위 구간 범위

1 97.00000000～97.37500000% 9 100.00000001～100.42857142%

2 97.37500001～97.75000001% 10 100.42857143～100.85714285%

3 97.75000002～98.12500002% 11 100.85714286～101.28571428%

4 98.12500003～98.50000003% 12 101.28571429～101.71428571%

5 98.50000004～98.87500004% 13 101.71428572～102.14285714%

6 98.87500005～99.25000005% 14 102.14285715～102.57142857%

7 99.25000006～99.62500006% 15 102.57142858～103.00000000%

8 99.62500007～100.00000000% 기 초금 액 1 0 0 . 0 0 0 %

� � � � ��

T

� � 가\� 기준 가격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하여야 한다\�

� �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 � � � �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액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 �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 � � ���적정한 거래가격이 없거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 � � � �가��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조의 

규정에�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감정 평가한 가격

� � � � � �나��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 � � � � �다��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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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가 격 결 정  시  기 준 가 격  우 선 순 위 >

①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②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

③ 원가계산가격

④ 감정가격

⑤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⑥ 견적가격

� � 나\�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사항� 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제�항R

� � � � ���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예정 가 격 결 정  시  참 작사 항 >

① 계약수량� ② 이행기간�  ③ 수급상황� ④ 계약조건� ⑤ 기타 제반여건 

� � � � ���국고채무부담 계약일지라도 예정가격에 이자계상 불가

� � � � � ���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가 계약체결 연도 내에�

준공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 공사비 지출 시 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Q감사일 ���	��������� ���	�	�R�

� �다\� 예정가격결정 시의 세액합산� 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 제�항R

� � �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 � � �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 � � � � �	�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 � � � � �
�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 � � � � ��� �관세법�에 의한 관세

� � � � � ���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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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정가격의 변경� 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R

� � � ��� 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

가격으로는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 �"�:�;<�=?@9

�

�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격)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 기관으로서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시중물가지에 게재된 가격)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매입매출대장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가격)

� � � � ,� 시중물가지 발행현황

 

물   가   지   명 기   관   명  (발행 자 )

거  래  가  격 대 한 건 설 협 회

물  가  자  료 한 국 물 가 협 회

물  가  정  보 한 국 물 가 정 보 센 타

유  통  물  가 한 국 응 용 통 계 연 구 소

물  가  시  세 한 국 경 제 조 사 연 구 원

�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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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실 례 가 격  적 용 >

① 거래실례가격은 최빈치 가격으로 한다.

② 다만 최빈치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 2016	12	30)

� �다\�거래실례 가격조사 시 유의사항

� � �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인가w� �덤핑 또는 고가거래가격은 아닌지�

� � � � �� 당해 물품 유통구조상 적정한 거래단계를 조사하였는가w�

� � � � � � � � � � �생산자 가격��도매가격 또는 대리점 가격 등�

� � � � ��� 당해물품 인도조건�공장상차도�� 납품장소도�� 현장설치도�과 조사한 거래실례의�

인도조건이 동일한가w O 인도조건이 상이한 경우는 그 다른 부분을 

고려하여 가격을 적용하였는가w

� � � � ��� 특별소비세��교육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거나 비과세 되어야 할�

경우는 이를 적용하여 가격을 조사하였는가w

� � � � ��� 계약상대자가 판매하는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이중

계산하지는 않았는가w

�

� ��가\�원가계산의 일반사항

� � � �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대상물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호�� ����\��\��에 의하여야�

한다	

� � � � ��� 원가의 구성� 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R

� � � � � ��� 제조�구매�수입물품 구매 제외��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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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별 내                   용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경  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도 정하는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  윤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 제외)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별도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

� � � ���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 � � � � �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 � � � � � � �	�통관료

� � � � � � � �
�보세창고료

� � � � � � � ���하역료

� � � � � � � ���국내운반비 

� � � � � � � �.�신용장개설수수료

� � � � � � � �/�일반관리비���.�합계액~별도 정하는 비율��

� � � � � � � �F�이윤�	�/�합계액~별도 정하는 비율�

� � � � ���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R

� � � � � ���원가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가격을 적용한다\

� � � � � � �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 � � � � � � � �!�다만��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 � � � � � � �	�감정가격��유사한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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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분의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 � � � � � � � � �!� �국가기술자격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 � � ��� 일반관리비

� � � � � ��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제비용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일 반 관 리 비  구성 >

① 임원 및 사무실직원 급료(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등 포함)

② 복리후생비

③ 여비, 교통 통신비

④ 수도광열비

⑤ 세금과 공과

⑥ 지급임차료

⑦ 감가상각비

⑧ 운반비, 차량비

⑨ 경상시험연구개발비

��  보험료 등

� � � � � 나��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다음의 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다	

� � � � � � � � ����재무제표 분석 비율�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 산정�

� � � � � � � � � � � � � � �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및판매비!판매비�접대비�광고선전비�대손상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  출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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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회계 규정상 일반관리비율�상한치�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R

� � � � � �주 �� ���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 � � ��� 이윤

� � � � � � 가��이윤율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제�항R

� � � � � � � � � 이윤은 노무비��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제외��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다\

업                    종 일 반 관 리 비 율 (% )

 o 제조업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4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8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9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4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ㆍ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6

조립금속제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7

수입물품의 구매 8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11

폐기물처리 재활영 용역 10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 용역 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8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5

장비 유지 보수 용역 10

기타 용역 6

 o 시설공사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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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윤 율 (상 한 치 )  >

ㅇ 제 조․구 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다) : 25%

ㅇ 수입물품구매 : 10%

ㅇ 용        역 : 10%

� � � � � � 나��이윤율 적용 특례 

� � � � � � � ��� 위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 � � ��� 세액합산� 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 제�항R

� � � � � �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총원가를 산출하고 이 금액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세액을 

총원가에 합한 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 � � � �나��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상기 세액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

<산 출 총 액  계 산 >

산출원가 총액={총원가+세액(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1.1(부가세율)

 

� � � � � � � ���총원가�재료비n노무비n경비n일반관리비n이윤

� � � � � � � �	� 관세 및 개별소비세 � 관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해당품목에 

대하여�적용

� � � � � � � �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부과 Q교육세법 제�조 제�항 제�호R

� � � � � � � ���농어촌 특별세 Q농어촌 특별세법 제�조 제�항 제�호 및 제�호R

� � � � � � � � � �!�관세감면 시 그 감면 세액 해당액의 ��+부과

� � � � � � � � � �!�특별소비세액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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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조제�항 및 조세

감면규제법 제���조제�항�에는 총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되�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큼은 계상하여야 한다	

� ��나\�제조원가계산� Q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절R

� � � ���원가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가격을 적용한다	

 

비 목 별 내                   용

재료비

직접재료비

 - 당해물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가치

간접재료비

 - 당해물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공제금액

 - 재료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작업설, 부산물, 연산품 등으로

매각 가치가 있는 것

노무비

직접노무비

 -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하는 노무자 및 현장감독자 등)

경  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이  윤 영업이익

세  액 부가가치세,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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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재료비Q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조R

� � � � � � 가��구성

 

비     목 세   비   목 내           용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형성재료)

주요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 분 품 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다음물품의 가치

 ◦ 매입부품

 ◦ 수입부품

 ◦ 외장재료

 ◦ 외주품(주문제작품으로서 경비로 계상되는 

외주가공비 제외)

재료 부대비 재료구입과 직접 관련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구입수수료 등은 재료비로 계산(재료구입 후 발생

되는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 경비의 각 비목과 

이중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는 보조재료)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

소모공구․

기구․비품비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기구․비품(통상 

구입단가가 100만원이하)

포장 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

공 제 금 액

작  업  설 원재료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품으로서 매각

가치가 있는 것

(예, 동스크랩)

부  산  품 주제품 생산과 동일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2차 생산물품

(예, 비누제조 시 글리세린)

연  산  품 동일공정에서 동일원료를 사용하여 2가지 이상의 

다른 제품이 생산되는 것

(예, 정유공장에서 휘발유, 석유, 경유 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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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직접재료비 계산

� � � � � � � � ����직접재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 � � � � � � �
직접재료비 = 소요량 × 단위당 가격

� � � � � � � � ����소요량 산출

� � � � � � � � � � � 재료비의 소요량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소 요 량  구성 >

① 정미량 : 제품의 실체를 형성한 정량

② 여유량 : 제조상 여유로 추가한 량

③ 공손량 : 제조상 파손․불량 손실의 량

� � � � � � � � ����단위당 가격� 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 제�항R

� � � � � � � � � ���재료비 계산 시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가격 순으로 적용한다	

�

<단 위 당  가 격  적 용 순 위 >

① 거래실례가격 (제2절 제1항 참조) 또는「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공표한 가격

② 감정가격 (제1절 제5항 참조)

③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        )

④ 견적가격(      �      )

� � � � � � � � � ��� 재료비의 단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가계산�

당시의 가격을 기준한다	Q질의회신��회제 ���!���*�� �*�	��	��	R

� � � � � � � � ���� 경비비목과 관계되는 외주가공비 및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

계산된다	

�

재    료    비 경         비

◦ 외주품의 가치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 부대비용

 ◦ 외주가공비

 ◦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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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주품과 외주가공비 구분

� � � � � � � ���외주품

� � � � � � � � � ��� 특정업체에 제조의뢰하고 그 업체에서 원료 및 원재료를 구입�

가공하여 납품하는 주문부분품을 말하며

� � � � � � � � � �� 재료비에 적용할 가격은 당해부품 납품업체가 판매한 가격

�원재료 구입비 포함�이다	

� � � � � � � �	�외주가공비

� � � � � � � � � �� 계약대상자가 제조할 수 없거나 제조 가능하더라도 경제성 및 

성능면에서 직접 제조가 불리할 경우에 원료 또는 원재료를 

특정업체에 제공하여 제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가공의뢰 하는 

것을 말하며�

� � � � � � � � � ��� 경비에 적용할 금액은 당해 외주가공업체에게 지불한 금액�원재료비�

불포함�이다	

� � � � �� � 다��간접재료비 계산

� � � � � � � � ���� 간접재료비도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개별 

계산한다	

� � � � � � � � � ���간접재료비 ��소요량 ��단위당 가격

� � � � � � � � ���� 소요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개 이상업체�수의계약의 경우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계산서를 분석하여 직접재료비에 대한 평균비율만큼 배분 적용

� � � � � � � � ���� 소모재료비는 경비비목의 소모품비와 이중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한다	

� � � � � � 라��공제금액계산

� � � � � � � ���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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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노무비Q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조R

� � � � � �� 가��직접노무비 계산

� � � � � � � � ����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소요 노무량 × 노임단가

� � � � � � � � ����노무량

� � � � � � � � � �� 공정별로 작업인원��작업시간��제조량을 기준으로 소요 노무량을�

산정한다	

�

<작업 시 간 의  구성 >

① 정미작업시간(주작업시간)

② 여유시간(부수작업시간)

③ 준비작업시간(기계가동준비 등)

④ 간접작업시간(작업지시, 조례시간 등)

⑤ 휴식시간

� � � � � � � � ����노임단가

� � � � � � � � � ��� 노임단가는 기본급에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 충당금을 더하여�

계산한다	

�

<노 임  단 가  구성 >

① 기본급(「통계법」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② 제수당(기본급 성격을 갖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제수당은 소요노무량, 단위당기준노임, 상시종업원 및 계약이행기간 등을 

감안 적용 [회계 1210-833, '78.5.6.]

③ 상여금(기본급의 400% 이내)

   - 전년도 지급실적, 이행기간 등 참작

④ 퇴직급여충당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합계액의 연3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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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통계법에 의한 지정기관 � Q통계법 ��조R

� � � � � � � � � ���물품제조 노임단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 � � � � � � �	�공사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 � � � � � � � � �
�용역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 � � � � � � ���위 기관조사 노임단가에 대한 가산 또는 적용배제

� � � � � � � � � �!� 다음의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기본급�의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 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 제�항R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 � � � �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및 오지지역공사의 경우

� � � � � � � ��� 시중노임의 급등 등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 제�항 

제�호단서R

� � � � � � � � � � �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 � � � � � � � �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

� � � � �� � 나��간접노무비 계산

� � � � � � � ��� 간접노무비는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

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 � � � � � � �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 � � � �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 � � � � � � � �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이하�

� � � � � � � � ,� 작업현장의 기계화��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 Q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조제�항단서R�



+�� ,!-./0�12

������������	
�	�
 � 93

� � �

<간 접 노 무 비 율  산 정 >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 업체(수의계약의 경우 당해 

대상업체)의 최근연도 지불노임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합계액의 평균비율로 산정한다.

                           - 질의회신, 회제 125-1906('91.8.5.) -

� � � � ��� 경비� Q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조R

� � � � � ���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여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 � � � ���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개 이상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 � � � �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비용을 말한다	

� � � � � � � �	�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하역비��상하차비��조작비 등을 말한다	

�

<경 비 와  일 반 관 리 비 의  운 반 비  구분 >

                           [질의회신, 회계 1210-2361, ’83.8.4.]

◦ 경비중의 운반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경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하역․상하차․조작비용 등을 말하며

◦ 일반관리비중 운반비는 기업전체의 관리운용에 소요되어 발생하는 인사․재무․

회계․서무․판매 등에 지출된 경비 중의 하나로서 직접 순제조원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 � � �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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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 � � � � � ���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기계장치��구축물��선박차량 등 운반구��내구성공구�

� � � � � � � � � �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 � � � � � � ���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 �.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

�y`f�!�f�비��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

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 � � � � � �/�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

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 � � � � � �F�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 다만�� 자체시험

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

� � � � � � � �G�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물품의 생산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 �H�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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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산정 시 산재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다	 

[질의회신, 회제 125-1594, ’91.6.25]

� � � � � � � �I�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공상치료비��지급피복비��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등 작업 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 � � � � � �J�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K�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L�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 � � � � � �M�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 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N�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

유지비와 전신전화 사용료��우편료를 말한다	

� � � � � � � ���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 � � � � � ���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 � � � � ��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제작비 포함�등을 말한다	

� � � � � � � ���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 � � � � � �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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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경비는 다음과 같이 직접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직접 계산이 곤란한 경우는 배분 계산할 수 있다	

� � � � � � � � ����직접계산

� � � � � � � � � ��경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재료비 적용 단위당 가격적용순위 참조�

� � � � � � � � ����배분계산

� � � � � � � � � �� 직접계산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개 이상 업체�수의계약의 경우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 분석비율�경비비율�을 적용 배분 계산한다	

-

� � 가\� 각 세비목 및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 � 나\�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한다	� Q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조R

�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주 의 사 항 >

①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하게 원가계산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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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원가계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한다\

� ��� 다만��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

� � 가\� 등록자격

� � � � � �원가계산 용역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등 록 범위  및  요 건 >

① 용역수행기관

  가. 정부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연구소 또는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②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 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다음 요건을 갖춘 인원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제1호 나목의 

경 우 에 는  상 시 고 용 인 원 은  대 학 (교 ) 직 원  또 는  대 학 (교 ) 부 설 연 구소 

직 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일 것)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

(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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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범위  및  요 건 >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 서 는  1억 원 )이 상 일  것 . (자 본 금 은  최 근 연 도  결 산 재 무 제 표 (또 는 

결 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③ 용역기관은 본부외에 별도로 지사, 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 � 나\�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Q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조의�R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 다\� 용역의뢰기관 선정 Q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조 제�항 및 제�항R

� � � ��� 원가계산용역의뢰 시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원가계산  

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 의뢰하여야 한다\

� � � ��� 다만��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한국원가관리협회 등�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 � ��� 용역의뢰 시 한국원가관리협회 등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 � 라\� 용역계약체결 Q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조 제�항R

� � � ��� 원가계산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 � � ��� 계약서 작성을 생략�계약금액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하는 경우에도 

이 내용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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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 계 산 용 역 계 약 서 에  명 시 할  사 항 >

① 부실 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 원가계산 용역전문기관에게 원가계산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P

� �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용 역 원 가  계 산 서  검 토 사 항 >

① 서명확인

  ◦ 용역기관의 장(대학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는지 여부

②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검토

  ◦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계약법령,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및 

계약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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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의

�� 구매(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한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입찰

예정자들에게 알리는 행위. 이를 통해 자격이 있는 다수의 입찰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쟁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구매 실현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어 입찰공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계약 

법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계약법규들은 대부분이 

강행법규가 아닌 내부 절차법적인 임의규정으로서 그 규정들 자체로 

입찰자나 계약자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써 입찰자(낙찰후에는 계약자)들을 규율하고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관계 계약법규정과 조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입찰공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법규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낙찰자선정방법 및 기준,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필요시) 등 중요사항을 입찰공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입찰자나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들은 모두 입찰공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숙지하고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 입찰 공고 방법� � � � � � � � � � � � � � � � � � � � Q국가계약령 제��조��지방계약령 제��조R

��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8조, 지방계약법 제10조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제35조,제36조
구매업무처리규정제32조제1항, 지방계약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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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지방계약령 제33조 제1항 단서]

�� 국가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찰공고하지 않고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4조]

� �� 입찰 공고 시기                    [국가계약령 제35조, 지방계약령 제35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단축 공고1)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5항] 

�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지방계약령 제35조제5항 및 6항

� � �   ��

� � �   

����������� !"#$�%&'(%)*�� +�,���-./�01��23� !�45�6"78�9:(:;�<=>�?!@A�01��

BCA�D��EF�BCA�,GHI�JK�L;�<=>�MNA�01��O�PQ�RQ�S=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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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시에는 다음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 정정(변경)공고의 경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3조제2항]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령 제33조제2항] 

  ◦ 위 공고 시기는 국가보안유지를 위하여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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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조R

  ◦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별로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일부분이 다르게 열거되어 있다\� �

따라서 입찰공고 시에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다 명시하되�� 낙찰자 결정

방식이나 계약대상 목적물의 특성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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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사항이외에도 각 낙찰자 결정방법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 추가 

반영(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① 낙찰자 결정방법

      ②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사항(열람장소 및 안내 전화번호 등)

      ③ 심사에 필요한 서류(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 참조)

      ④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2)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시

      ① 낙찰자 결정방법

      ② 규격(기술)입찰서 적격자 선정방법 및 기준

      ③ 규격(기술)입찰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종합낙찰제 입찰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5조]

      ① 해당제품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②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의 경우

       가) 해당제품의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및 내용연수

       나) 상기 “마. 조달요청서 검토”항에서 물품별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동 운용기준 [별표 1])

      ③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의 경우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나) 동 운용기준 [별표 2]의 사항

      ④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의 경우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나) 동 운용기준 [별표 3]의 사항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희망수량경쟁 입찰시 [국가계약규칙 제20조]

      ①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이라는 사항

      ②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입찰수량 및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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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협상에 의한 계약시 [국가계약령 제43조제2항, 협상계약체결기준 제4조]

      ① 제안요청서를 첨부

      ②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③ 해당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

      ④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⑤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한 사항 

      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⑦ 제안서의 제출기간

      ⑧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

      ⑨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⑩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⑪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한 사항 

      ⑫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찰 변경 공고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정정(변경)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 계약령 제33조제2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입찰 연기 공고(또는 입찰참가 연기통지) 할 수 

있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4조]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입찰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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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변경(정정) 공고나 연기공고시에는 그 사유와 함께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입찰 관련 서류작성·비치·열람                   [국가계약령 제16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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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심사 낙찰제인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관련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 

      ① 세부심사기준

    ②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③ 기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

하여야 한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

��� 의의

  ◦ 정부계약도 정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민법상의 계약’과 동일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법상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의 합치로 이루어 진다.

  ◦ 따라서, 입찰은 계약성립의 요건 중 ‘청약(Offer)’, 즉 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입찰공고 조건에 동의하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행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계약의 성립요건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다만, 정부계약은 통상의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정부)이고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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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투명성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입찰 공고서에 규정(명시)된 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입찰참가 신청 
국가계약규칙 제4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 다음 각호의 입찰

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다만,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경쟁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한다.

  ◦ 입찰참가 신청기한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4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2항]

���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조달청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 각서로 

대체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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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가. 입찰참가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

    ◦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나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자격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하여 임직원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 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계약법규에 특별한 제한이나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시나 입찰참가신청시에 

대리인으로 등록하였으면 그 대리인이 입찰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상 대리권의 법리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에 

대리 참가가 가능하다.

      - 위임장(또는 입찰참가등록증이나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이 참석

하였는지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 위임장에는 위임범위(해당 입찰공고명이나 공고번호 등)가 명시되어야 하고 날인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을 확인한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제4항,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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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의2]

    ◦ 국가계약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4항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실적제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과 같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을 

인정(지방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작성 [물품입찰유의서 제8조]

   (1) 작성서식

    ◦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금액표시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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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및 통화

    ◦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4) 기명날인

    ◦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사용인감 변경은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사용인감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회계통첩, 회계 45101-1303, ’95.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5)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0조]

  라\�입찰서 제출�

국가계약령 제39조 제1항부터 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4조

   (1) 일반입찰(직접 입찰 및 우편 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제입찰 대상 계약인 경우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찰서는 봉함하여 입찰자 1인이 1통만 제출토록 한다.

        - 입찰집행 시 규격설명이 필요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규격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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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공고서에서 

지정한 우편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 있다. (우송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우편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 입찰집행관은 입찰집행에 앞서 운영지원과(서무)에 우편입찰서 접수

(입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여부를 확인하고

        - 우편입찰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응찰자에게 발표하고 입찰함에 먼저 

투함한 후 응찰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함하게 한다.

        - 이 경우 규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규격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전자

입찰이 원칙). [국가계약령 제39조제1항]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전자입찰 참가방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전자입찰자는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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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

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

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전자조달법」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2024년 1월 1일 부터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전자입찰을 

허용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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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입찰서 취소 등�

국가계약령 제39조 제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능하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

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류를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로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입찰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개찰�

국가계약령 제40조

국가계약규칙 제48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입찰집행관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

마감을 선언(우편입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현황도 함께 발표한다)

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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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

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사. 경쟁입찰의 성립� � � � � � � � � � � � � � � [국가계약령 제11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1조]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따라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이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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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무효 

국가계약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가. 입찰 무효 사유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  ※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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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것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회신, 회제 45107-870, ’93.8.17]

 나. 입찰무효 이유 표시 [국가계약규칙 제45조]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 입찰서의 유․무효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발췌)

    ◦ 입찰무효사유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질의하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구매와 관련되거나 공사일지라도 

물품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요약하였음.

        ①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인 경우 [회계 45101 417, ’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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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임.

        ②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 종전 대표자명의 입찰은 무효 [회제 41301- 

1653. ’98. 6. 23]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

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에 해당될 것인 바,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인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낙찰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

        ③ 위임장상의 입찰건명 오기 [회제 125-2052, ’85.7.27]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상의 입찰건명이 당해입찰건명과 다른 

경우에는 동 대리인은 당해 입찰에 있어서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볼 수 

없는바 “대리권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은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④ 낙찰선언후 위임장 제출[회계 1210-2286, ’80.12.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인 바, 동 “대리권”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

으로서, 대리인의 입찰행위가 본인(입찰참가자)을 위한 대리행위임이 명백

하고, 입찰집행관이 이를 인정하여 낙찰선언한 후 그 위임장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동 대리인의 입찰행위를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⑤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회제 125-3982, ’86.10.29]

    ◦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2인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그중 1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당해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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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1원입찰의 유효여부 [회제 2210-3579, ’86.9.23]

      국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1원 입찰은 유효하다.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0원 입찰도 유효하다.(안건번호 07-0353, 회신일자 2007.11.28.)

        ⑦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기재 착오는 유효 [회계 41301-818, ’98.4.28]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

        ⑧ 자기가 속하는 법인과 개인업체 양 업체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회계 45107-167, ’96.1.3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동일한 경쟁입찰에 법인과 개인업체 

양자의 명의로 직접 참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제3자에게 

대리케 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하여야 함.

        ⑨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의 입찰은 무효 [회계 45107-252, ’96.2.8]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임.

        *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임원인 경우로서 A, B 두 법인의 대표가 각자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도 

보지 아니함 (회계 41301-2982. ’9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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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입찰서상의 금액오기, 입찰건명오기, 대표자 성명상이, 주소상이 및 

한글숫자와 숫자사이 공백에 대한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회제 

125-1233, ’88.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인바,

    ◦ 그 불분명 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기재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 및 첨부서류 등의 

다른 기재사항, 당해공사의 입찰현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예1) “팔척”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일련숫자의 화폐단위 및 첨부된 산출

내역서상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팔천”임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회계 

1210-2057, ’83.7.2]

      (예2) 입찰건명이 누락되거나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입찰공고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입찰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 

유효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라 봄. [회제 125-1040, ’83.4.16]

        ⑪ 입찰서 금액표시글자 누락 시 [회제 45107-375, ’94.3.29]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숫자, 표기금액의 일치여부 및 글자간의 

여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의 유⋅무효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

      (문의) 입찰금액을 일금사천삼백팔십육만사천백십원정(￦43,864,110)으로 

( )백( )십원 글자누락

        ⑫ 위임장 인감상이 [회제 125-1745, 91.7.16]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

참가신청시 제출한 인감과 다른 등기된 인감을 사용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입찰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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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입찰서와 첨부물과의 간인은 날인하였으나 표지에 날인 누락 시

[회제125-1772, ’88.8.1]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은 무효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서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면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⑭ 상호․성명등을 누락한 입찰 [회제 125-2614, ’85.11.15]

    ◦ 입찰자가 주소․상호 및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

(인감만 날인)하였다면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⑮ 낙찰선언은 되었으나 입찰가격 기재착오였음을 구두로 통지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여부 [회계 125-997, ’82.3.19]

    ◦ 입찰무효여부 및 낙찰선언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입찰내용, 상황 및 착오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상황으로 보며,

    ◦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함.

        �� 제한경쟁기준에 위반한 계약의 무효여부 [질의회신, 회제 1210- 1134, ’81.6.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제한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유효문제는 당해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동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만으로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

        �� 낙찰예정자의 입찰무효 시 처리절차 [회계 45101-2466, ’95.12.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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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취소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위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 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낙 찰 자  결 정 전 이 라 면  입 찰 시 행 자 인  채 무 자 는  위 와  같 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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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국가계약령 제2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5조

    ◦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한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규격⋅가격동시 입찰인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재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재공고 입찰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20조제2항]

    ◦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는 10일전까지 공고

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 재공고시에도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신문공고 시 제1차 및 제2차 입찰을 구분하였더라도 동시에 공고한 경우는 

재입찰공고까지 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의회신, 회계 1210-1248, ’77.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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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담당공무원의 예정가격 잘못 작성을 사유로 입찰 취소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45101-1478, ’95.8.16]

   나) 재공고내용[국가계약령 제20조제3항]

    ◦ 재공고 입찰(재입찰 포함)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공고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는 품목(계약목적물) 수량과 입찰

참가자격 등의 주요 공고내용은 최초의 공고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입찰공고로 보아야 한다. [질의

회신, 회계 125-2778, ’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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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9���

� �� ��개념��입찰자의 입찰가격,�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입찰자와 계약을�체결하는 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 적격심사 기준�계약예규에서 정하거나 주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

� � � 물품 �� �국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지방��행안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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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9�"#

� �� 적격심사 절차   

� �� 다음의 예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기준으로�적격심사 설명

  [ 심 사 항 목  및  배점한 도 ]

 1 )  입 찰 공 고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적격심사 기준 선택�시 낙찰하한율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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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서에 적격심사 평가기준�안내

� �� �평가기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조 제�항 제�호�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Q별표 �R

 ◦� 낙찰하한율�*�\���+�,�통과점수 �� *�점

 2 )  예정 가 격  작성

� �� 기초금액 공개

� �� 예정가격 작성

� � ��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초금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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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입 찰 금 액  제 출

�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만을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

 4 )  예정 가 격  확 정

� ��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번호 �개 가격을 산술평균 �����,���,���원

 5 )  개 찰 (가격평가 : 투찰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1순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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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계 약 담 당 자  서 류 제 출  요 구 

� �� 개찰결과 �순위 입찰자부터 이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 � �

 7 )  심 사 대 상 자  적 격 심 사  서 류  제 출  방 법  

� ��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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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신용평가등급 온라인 제출

� � ��입찰공고일 전�입찰공고일과 등급평가일 확인�에 평가

� � 	�유효기간 내�입찰공고일과 유효기간 확인�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나라장터 전송�

�○ 

   * 민간업체 간 거래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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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도 평가 점수 제출�혁신형 기업 �점�

 8 )  계 약 담 당 자  적 격 심 사  ⇒ 종 합 평 점 계 산  후  8 5 점 이 상 이 면  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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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격 평점�예시 �� ��\��점�� �� 개찰조서에서 확인

�� 경영상태 평가��� �나라장터 전송등급 ���n로 확인,� ��\*점 평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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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평가���� �혁신형 제조 기업은 n�점 가점 부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벤처기업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인도 평점�n�점 가점 부여��

�� 종합평점 계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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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시 조치방법

� ��� ��국가�� 적격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안내

� � � � !� ��서류보완��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지방�� ��회에 한하여 심사서류 보완 추가 제출 가능

� � � � !� ��서류보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 �회에�

한하여 심사서류를 보완 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함

      * 보완·추가 서류 제출기한 : 7일 이내,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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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재심사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부적격통보일로 부터 �일 이내 재심사 요청 가능�국가,�지방�

� � � !� 낙찰자�선순위��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자�후순 위자�� ��낙찰자

결정일로 부터 �일 이내 재심사 요청 가능 �지방�

     *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국가) / 5일(지방) 이내 재심사 처리 

�� 적격심사 결격사유 확인

� �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 �국가,�지방�

     *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

� � ��공동수급을 허용한 경우

� � � � ��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 �국가,�지방�

� � � � 	�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 (국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 (지방) 제외된 해당 구성원의 참여비율(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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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허위 서류 제출자� 등의 처리

� � �� �공통�� 부정 허위서류 제출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구매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 � � � ��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 통보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 � � � 	� 계약체결 이후 �� 계약 해제 해지 처리�가능

� � �� �지방��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지�

않고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국가��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월 국가계약법�개정�

���IJ���G<H9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  예)  추 정 가 격  1 0 억  원  이 상  제 조 입 찰  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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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점�

� � ��평점 �� ��!����**[���!입찰가격[예정가격�� �� ���� �

    * | |는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이행실적평가

� �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 � ��계약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이행수량으로 평가 가능

    * 행정안전부 물품 적격심사: 실적금액(부가세포함) / 공고 물품 추정가격(부가세제외)

� � �� 최근 �년 이내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역산하여 적용�창업기업은�

�년 이내 실적까지 인정�

� � � � � *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제외(신인도 가점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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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등 이상 물품’과  ‘유사물품’을 합산하여 평가

   * 동등이상 물품 :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

  ** 유사물품 :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일 물품

� � �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금액 또는 수량 평가여부를 입찰공고서에 

명시

� ��예시 �� 동등이상,� 유사물품 입찰공고서 명시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조 

제�항 제�호 �별표 ��

  * 낙찰하한율 : 80.495%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 	� 이행실적평가 ��금액

   *  평가기준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  추정가격 : 3,120,000,000원 (* 부가세별도)

 * * *  동 등 이 상  물 품  :  오 존 산 화 처리 기 ,  유 사 물 품  :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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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행실적 제출서류� �� 공공기관 이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  민간 실 적  :  실 적 증 명 서  +  계 약 서 ,  세 금 계 산 서 ,  거 래 명 세 서  등  증 빙 자 료

� � � 창업기업 이행실적���년까지 실적인정  및 기본가점 �점 부여�

� � � 소기업 소상공인 이행실적�기본가점 �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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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평가�배점한도 ��점�

� � �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평가

 *  신 용 등 급 이  확 인 되 지  않 는  경 우  :  최 저 등 급 (CCC+이하)으 로  평 가 (25점)

� 

   * 민간 업체 간 거래 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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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등급평가�배점한도 ��점�

� �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 평가

   * (지방)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 기술인력 보유 + 시설·장비 보유평가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최저등급(T8 이하)으로 평가(8점)

<기 술 등 급  평 가 회 사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연계 기술등급 평가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 평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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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평가�배점한도 n����!�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가\�기술인증
��고도기술 인증

	�일반기술 인증

나\�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

	�공동수급체  구성

다\�약자기업 지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라\�고용창출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고용형태 등

마\�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바\�불공정 계약행위

��납품지연

	�불공정하도급 거래 


�부정당업자 제재

��하자조치 불이행

사\�부당노동 행위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신규고용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

(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인증)”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등급 및 “바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③부정당업자제재” 항목만 적용

   * 부당노동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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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고도기술인증, ②일반기술인증”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   

   4. “②일반기술인증”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함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가\�

기술인증

�고도기술 

인증

r\�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 %&'��

인증�� ‘삭제’�����\��\��\���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보유자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

	일반기술 

인증

r\�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h�국산우수h[��마크보유자��

�\S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조에서 정한 yh

제품인증서� 보유자�� yh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V\� ‘삭제’�� ‘삭제’�� ‘삭제’��단체표준인증 보유자

m\S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보유자

&\� ‘삭제’

�\� ‘삭제’

�\�우수재활용�����보유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s\� ‘삭제’�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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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 실시권자

   5. “②일반기술인증”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함

   6. “②일반기술인증”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

   7. 중복평가 

      1) “가. 기술인증”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 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중소기업기본법」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나\�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

r\�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지정 받은 경우

�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 � �!�혁신형기업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V\�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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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 다만,「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고용증가율 평가

[ 예시  :  고 용 증 가 율  계 산 (입 찰 공 고 일  2 0 1 9 년  7 월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나 

\중소기업

��신규고용

� � �우수기업

r� \�설립 �년 �개월 이상 기업

� �!� 전년도 �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 � $�대기업

� � � � � �+�이상인 기업

� � � � � �+�이상인 기업

� � � � � �+�이상인 기업

�\�

�\�

�\�

� � � $�중기업

� � � � � *+�이상인 기업

� � � � � �+�이상인 기업

� � � � � �+�이상인 기업

�\�

�\�

�\�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 � � � ��+�이상인 기업

� � � � � �+�이상인 기업

� � � � � �+�이상인 기업

�\�

�\�

�\�

�\�설립 �년 �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인 이상 �\�

� �!�총고용 인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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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인원 계산

� � 	� 고용비율 계산

� � 
� 고용증가율 평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고용인원(율)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

    3)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음

    4) 고용인원(율)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함

    5)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

하지 않음

� �감점항목�� 지체상금,� 하도급상습위반,� 하도급과징금부과,� 부정당이력,�

하자조치불이행,�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나라장터 적격심사 시스템에서 자동 감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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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바\�불공정
� � � �

계약행위

��납품지연

r\� 최근 �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 ��+이상 !�\�

� �!� *+이상���+미만 !�\��

� �!� �+이상�*+미만 !�\�

� �!� �+이상��+미만 !�\�

� �!� �+이상��+미만 !�\�

� �!� �+미만 !�\��

	�불공정하도급
��거래 

r\�최근 �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 최근 �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발생 분부터 적용�

!�\�


�부정당업자
� � �제재

r\�최근 �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인 경우 !�\�

��하자조치 
� � �불이행

r\�최근 �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
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

사\�
부당노동

행위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r\S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명단이 공개중인 자

!�\�

�\� 최근 �년 이내에S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통보된 자

!�\�

	�고용개선조치
� �미이행정도

r\�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Y�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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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예)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고시금액 이상 제조 / 고시금액 이상 구매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점�

� �� 평점 �� ��!����**[���!입찰가격[예정가격�� �� ���� �

� � � � * | |는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 한다

��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 Q별표 �R�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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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점�

� � 평점 �� ��!����**[���!입찰가격[예정가격�� �� ���� �

� � � � * | |는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점�� �� Q별표 �R과 동일하게 평가

� �

� � 

�� 신인도 평가�배점한도 n���!�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신인도

가\�기술인증

나\�기업지원

다\�불공정 계약행위

라\�부당노동행위

마\�고용형태 등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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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 방 자 치 단 체  물 품  적 격 심 사  세 부 기 준

�� 이행실적 평가

� ��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다만,�계약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년 내 동일 실적�규모 양�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 이행실적에 10%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24.7.1 공고분부터)

�� 기술능력 평가�배점한도 ��점�� ��기술인력 보유��점��n�시설 장비 보유��점�

� �� 물품 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 구매입찰은 만점�배점한도 ��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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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평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에스씨아이평가정보, 한국

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

� � 

  * 민간 업체 간 거래 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 *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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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N�����(!OPH9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기부 고시�

�S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준과 조달청 기준이 각 각 있으며��심사방법 및 절차는 

S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거의 동일함

� �� 다만�� 조달청 기준의 경우 배점기준이 추정가격 기준 ���억이상��

	��억미만��억이상��
�억 미만�고시금액이상���고시금액 미만으로 구분

�� �신인도�� 수출우수기업� �� 브랜드y는 중기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

y인증제품에 한함 

� �� �세부항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

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y �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선정한�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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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ST���

� � �� ��개념�� 법령 규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자나 문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초의 입법취지�법령 제 개정 이유�나 배경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 � � �  법의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해석

� � �� 정부유권해석 관장기관

� � � �○ �법제처�� 행정기관이 법령 집행을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 � 정부입법 총괄기관

      ☞ (예시 ; 조 달 사 업 법 과 지 방 계 약 법 의  관 계  등 )

     

� � �○ �법령 소관부처��소관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계약법규상 용어가 불확정 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 등이 필요한 경우

    ☞ 그 의의를 해석하여 훈령을 내리거나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침

� ���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 � � �○ 유권해석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됨

      -�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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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공적 구속력 ��¡�

� � � � � !� 그러나�� 정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정한 집행이 되어 

징계나 감사를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되므로�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

� ��� 계약법규 해설�질의회신�� 소관부처

� � "� 기획재정부에 질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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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안전부 질의\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

� � "� 계약법규�질의회신�� 조회 사이트

� �� 법제처 정부유권해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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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또는�

제��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과「지방계약법」중 어느 법률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w

� � �� �회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또는 제��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 � � "� 보충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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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예산확정 전인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이 아닌 계약준비 단계인�

입찰공고는� 실질적인 계약상대가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w�

� � �� �회신�� 예산 확정 전 계약준비 단계인  입찰공고의 가능 여부�� 긴급한�

재해복구��임차��운송��보관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인 경우�

회계연도 시작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 � � 단��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며

� � � � �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예산확정 전이라도 계약사전 절차인 

입찰공고는 가능

� � �

� � � "�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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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	� )-�M9�N!����1?@OP$�AB�:;QR�S�E���

5��J���KL��

"�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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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퀴즈�� 규격가격동시 입찰에서� �인이� 기술평가 적격을 받았는데 

가격개찰 결과 모두 예가를 초과하였습니다\

� �    어떻게 해야 할까요 w�
� �

� � � � � � � � � � � � � � � � � �\� 재공고 입찰�� � � � � � �\� 가격 재입찰

� �○ 만약 동 입찰에서 기술적격자가 �인인데 가격개찰 결과 예가 초과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w� � � ��� 재공고

� � "� �일반질의� 공공기관입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이면 조달요청해야 한다고 공공기관운영법에 정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이때 고시금액은 추정가격 �\�억원 인지 w���\�억원 인지요 w�

��������	
��
��������������������������

�

�� � �!"# $%&'() *� ��

TU�VW X	�YZ�[���+,
&	&YZ�[���+,

�-./0�

\]�^_�`a�

bcde�f�

g	'YZ�[1�2+,

�b4�S:^b4

�hIb4�
g	'YZ�[1�2+, g	'YZ�[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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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V�WX��Y�Z�:W[\�*)*]*&�5�)'*+,� '*,� *+-

� � �� �질의��예가 산출 시 기초금액의 |�+와  |�+를 적용하는 근거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 �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개수 및 추첨 예비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 하위 분포 등은 각 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   따라서��동 분포비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사항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5조(복수예비가격의 입력)

� � "�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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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V�c�d9ab��eRR�fR�gh����	�Ze

� � �� �질의�� 입찰참가 시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참가업체의 투찰 도급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참가업체의 

투찰 도급액 중 부가가치세���+�의 포함되는지 여부w

� �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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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RV���Hi	�fb��gh1jk�h� l� eeRR�f(�WmnUf(�opf(� "f(�

qrstmf�uR�-�

� �5vwR����1xyz�{**��T!RVN!1	�fb|}�~-{*���

� �5v������1xyz�{**��T!RVN!1	�fb|}�~-{*���

� � "� 보충설명

���_"�Q���E��R���D��RV�����X�����	�Ze

� � �� �질의�� 타 기관의 계약단가�등을 검토하여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에 의거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질의합니다\

� � �� �회신��거래실례가격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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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규칙�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바
�이 경우9��이상의 사업자: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제조;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 � � � � ���_"����R����D��RV 

�����D��RV� l�1��Q������RV

��� �����RV� l� wR_"�<� ���� ~	� ��E� RV�� ���m(� ��m�

_`ab���!��S�

� "� 보충설명

� �

���{E�d9��V�������n ������������d9�R�V

���.�{0$5+]�\-

� � �� �질의�� 지역제한으로 용역입찰을 진행하는데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 중�

���상 경쟁입찰참가 등록증상 영업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지역제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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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신��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조의�� 제�항에 따르면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 d9��9�*¡-�1�¢�£�d9��¤x�R¥�Ze��{¦�'&5'+u'-

� � �� �질의��경쟁입찰��차�이 유찰된 경우에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w

� � �� �회신��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부칠 수 있음\



:�� ;<=>?�@99�

������������	
�	�
 � 183

� � "� 보충설명

�

� *¡�d9��9�§����¨���)©]¡d9:;�§�X	��

���{¦�*%5']'u(�)'*%,&,**,(�ª�«-

� � �� �질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조제�항 및�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차 �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로 유찰이 되는 경우�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조제�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w

¬v!U��	�1:��J!_­�{u�{)�{*��67� �~�� d9�«z-

�0� ®��;� ¯̄°9� ~	� ���� ].� �S� �9±� ����� ²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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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신�� �차 입찰이 유찰된 후에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차 및 �차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조제�항에 따른 �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

�     규정 취지는 경쟁�일반��제한��지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과 같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은 �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 � � �� �차�� �차 공고는 재공고가 아닌 �새로운 공고�에 해당

�M9��E��µ¶����§�W9�Ze�x�e�:�o � ¢)'*)-�

� � ��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낙찰하한률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하였으나��낙찰자 결정은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입찰 진행절차는w

� � �� �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각 평가기준별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낙찰 

하한률이� 결정되며 낙찰 하한률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통보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 �   질의사항과 같이 낙찰자 결정 이전에 가격평점산식�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 했다면 가격 평점산식�낙찰 하한율�을 

재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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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처분 이의�대법원 ����\�\*\� 자 ����마 �결정�

� � � � �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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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당초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w

� � �� �회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는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공사실적
� 기술보유상황
�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조에서는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거나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 �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회계

예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제한경쟁 입찰과정에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항에 회계예규를 위반 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낙찰자 결정 전에 당해 입찰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 � �

� � � � � ��À!ed9��� ¤x_­Á{u��{E_­-{+�� �Q�� {EÂQ�� Ã���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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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계약체결 전에 �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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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조제��항

에서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성립될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 �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순위 업체가 입찰참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 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차순위자 순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 � � � ��� �_ e-� ®È�E�  :;© d9� Ç¡	� ÉÊ�� �E� wwR��	� �11Ë�

ÌÍ���¡8(�U�ÅÉ�~�Î{Ï���-

� � � "� 보충설명

����N��§��§�KL������Z�M9���N!´�X�����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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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물품구매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을 취소한 경우� 후순위 업체를 심사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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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신�� 적격심사에서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질의 사항과 같이 계약체결 한 후에 적격심사�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에 부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 � ��� ������ {]'�	){*��Â���R� ÅÉ�P� MM9�� N!�� ¾n��<�

����Â{�Ð��Â{�´�X��i-�¹� ],�d9$!�Q��Ñ�QÒ��{Ó�Z�

e��¸�M9��Ô������Â�

� � "� 보충설명

�e!����{ �����Â�Õ�����V���{Ö�Ze�.{�+*]'*5�+u-

� � �� �질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중에 있는 r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될 경우 � r사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r사의�

부정당업자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심사중인 r사의 적격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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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심사 당일 현재 동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 적격심사�

대상자를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

�×S��	E���	����X	���ØÙ�1�{ÃQ·RL«.��	�	�

Ze���{0$�5]'-

� � �� �질의�� 물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차 유찰�단독입찰�되어�

재공고 결과도 단독업체만이 입찰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해당업체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없이 사업부서에서�

직접 적격 여부를 판단해도 되는지w

� � ��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제�항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귀 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동 시행령 제��조 제*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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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 � � � �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협상계약체결기준 

� � � 00� 협상과정으로 제재대상 아님

�×S��	E����Q�d9RV��T!RV��`$E���

� � �� �질의��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의 경우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협상범위 및 절차는w

� � �� �회신�� 협상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상적격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당해 입찰이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유효한 협상

대상자에 해당되며��협상적격자중 협상순위에 따라�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조에 따른 가격협상�시�

� � � � � �

� � "�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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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w

� � �� �회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에서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동조 제�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인용결정으로 제재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동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 � � � ��� e!�{ ¦Ú� ¤x!��� Ô�� ��� e!�{ � ¦Ú	� ¤x�� !�±�

��Q�¦Ú��Ì!Õ�ÜÝ���e!�����Â����Þi

� � "�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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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타 계약 건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예정인 경우로 발주기관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처리방법은w

   � ���d9Íßa�w;����-áâ�YS�Ze

� � �� �회신�� 낙찰자가 타 계약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발주기관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은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할 것입니다\

    *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7항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됨.  / 지계법 영 제92조제9항

���Íßa$���Sa	�ã$R�R¥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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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계속된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

귀속 하는지�� 지체상금을 징수한 부분을 제외한 최종 미납품에 

대해서만 일부 국고귀속하는지 여부w

� �� � ����R��	����Íßa��w;áâ�{0��0d�À*],*),]'-��3��äÂå

� � �� �회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동법 제��조제�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 � � 따라서��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계약보증금은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지체상금은 계약의 지체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병과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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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설계용역입찰에 있어 설계용역비의 예정가격 산출 기초가 된 

설계 대상 목적물에 대한 공사비 산정의 잘못으로 예정가격이 낮게 

책정된 경우의 입찰에 있어 계약체결된 이후에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w�

� � �� �회신��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내지 제��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가능하나��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가격자료�설계용역 대상 목적물의 추정 

공사비�작성의 오류� 또는 예정가격 조서 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음\

� � "�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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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절차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 지w� �우선 순위�

� � �� �회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에 

따라�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의�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그�다음에 같은�

법 제��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함

� � � � �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한다\

� � � � � �법제처 ���*\� ��\� ��\� 회신 �*!�����해석사례�

� � � � �이와 같은 최종 검토 절차로서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성질 및 

사전�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그 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등 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해당 처분을 위한 최종 절차인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1xyz� {&%�	)��Î-� ������	� 
�� �� {]*�{*���

é=�dd9��R�V��{E���������Î���Zk�EH,

� � � � êë�ìí�)'*+,*',*%,î�¹¹� �ï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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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w

   ☞ 소액수의 전자견적공고 결과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미체결 시  

제 재 여 부

� � �� �회신��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에 따라�지정 정보처리장치

�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보충설명

� �



�	
��
�������

196 � 

� � "� 전자입찰서와 전자견적서의 차이는 w

� � "� 소액수의계약과 입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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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일부 허위실적을 제외한 실적이 적격심사 납품실적을 충족한다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w�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가능한지� w�

� � �� �회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허위서류가 적격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문 하고�에는 적격심사기준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계약체결이전 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X	������J!���{0$5)'*,'+,')-

� � �� �질의�� �번 유찰된 경우 입찰에 참여했던 제안사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제안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안사�와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  것인지w

� � �� �회신�� 최초 및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모두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 � � � �이 때 수의계약대상자를 반드시 당초 입찰자�최초 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한자로 한정한다거나 동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음

� � � � � ���ôõ�R¥h(����Â�d9���V�<����x¥¼������V���r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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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정공고를 한 경우� 계약이행능력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최초

입찰공고일인지 아니면  수정공고일인지 여부 w

� �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조 

제�항에 따라 각 적격심사의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일

� � �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정정공고한 경우에는 정정

공고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는 한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최초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X	���R¥�Ze� �x�e�o�o � ¢�)'*)-

� � �� �질의�� 우리 i에서 

호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긴급 발주하려고 

하는데�� 원가계산을 하여 보니 ��억원이나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억원에 불과합니다\�

� � �○� 그런데��마침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 관련 �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r업체에 문의하여 보았더니�� rr업체는 예산의 절반인 �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r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w

� � �� �회신��예산부족 사유로 수의계약 ��법령에 근거 없는 수의계약은 불가

◇ (언론보 도  사 례 )  ‘ 홍보 지  쪼개 기  계 약 ’  0 0 군,  주 의  조 치

    5 년 간  5 8 차례  수 의 계 약  체 결 ,  

    감 사 원  “예산  1 억 1 천 만 원  낭비 ”

 ��군이 군정 홍보지 제작과 관련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쟁입찰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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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 그런데도


� 관서는 Q표R와 같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업체 등 �개 업체와�¥¥� 프린터�등 구매계약 �건의�

계약�총 계약금액 ��억 �����만 원�을 체결하였다

� �� 조치할 사항

� � �○ 


장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찰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당업자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체결방식을 고수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년부터 올해 ��월 중순까지 

연간 �억여원 상당의 군정홍보지 제작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경쟁방식 대신 매달 분리발주를 통한 �*차례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총 ��억�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군정홍보지 제작은 매달 중복되는 사업으로 경쟁방식 발주를 해야 

함에도 ��군은 ¦수준 높은 홍보지를 제작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 

체결을 고수해 경쟁입찰 대비 최대 �억�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지역 *개 구 군 중 홍보지 제작과 관련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자체는 ��군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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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 �○ 

공사는 ¥¥엘리베이터로와 “승강기 부분교체 및 유지보수공사” 

계약�총 계약금액 �����백만 원�을 맺고 같은 해 ��\� ��\�준공

� � �○ 실적증명원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분교체공사이므로 발급을 

거절하여야 하는데 부분교체 공사를 물품납품 실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또한 실적금액도 실제 �������������원보다 *���*�����*원�

많은 ����������*�*원으로 기재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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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결과�부당 발급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을 제출하여��§� 아파트 

승강기 제작 및  설치 등 총 �건의 계약을 낙찰�총계약금액 �����

백만여 원�받음

� �� 조치할 사항

� � �○ 부분교체공사 실적을 물품납품�판매��실적으로 기재하고 실제 실적보다 

부풀린 실적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고

� � �○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ö����"4��V�����¦#�e�!

� �� 현황 및 문제점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장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Q별표�R� �\물품 납품이행능력가\� 이행실적 주��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 $ 검수조서��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 �○ 


� 관서는 ¤¤업체가 민간실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가지만�

제출하였으나 ¤¤� 업체에 물품을 공급했다는 업체들이 작성한 �거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받고 그대로 실적 인정

� � �○ 이행실적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확인결과 거래내역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이행실적은 ����������원에 불과�� 


� 관서에서 

실적� 증명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적격심사에서 탈락했어야 ¤¤업체가 

*�\�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다른 업체는 낙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 �� 조치할 사항

� � �○ 


� 관서는 적격심사 업무를 수행할 때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 실적증명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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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 �○ 중소기업자간 경쟁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매트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 � �○ 수요기관으로 부터 계약자인 

실업이 공장�생산시설�을 매각하여 

계약 물품을 납품할 수 없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취소가 되는 등 �업체�

사정에 의한 납품 포기로 계약금액 �억여 원을 감액 해달라는 계약변경 

요청을 받음

� � �○ 이 경우 �계약업체 사정에 의한 납품 포기 란 계약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계약해제�와 함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나 다른 조치없이�

�억여원을 감액하는 계약변경조치를 하고 위 계약 건을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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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할 사항

� � �○ 계약해제 업무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계약자인 

실업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조에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

�e!����{ �¦#�e�!

� �� 현황 및 문제점

� � �○ 

종합시스템 구축용역�*억여원�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 문서를 접수하여 계약을 해지�����\��월�� 한�

후�� 계약자인 £

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지 않음

� � �○ 계약자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 종료 후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음

� �� 조치할 사항

� � �○ 본�계약 건과 관련한 경찰 및 검찰 수사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후 즉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조치

�ñ��_E��$�¨���"#�e�!

� �� 현황 및 문제점

� �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조 등 지연 배상금�지체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 계약이행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징수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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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할 사항

� � �○ 납품기한이 경과한 계약 건에 대하여는 수시로 계약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수요기관으로 부터 계약이행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e!����d9�R�V�{E���¦#�e�!

� �� 현황 및 문제점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제�절�선금지급�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선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

� � �○ 그런데�� 

시에서는 심의회에서 ��\�\���� ��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한 £¤¤� �대표 �§�에 대해 심의 종료후로 부터 ��일 

지난 같은 해에야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작

� � �○ 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늦추어지자 위 업체에서 같은 해 

*\���� �\��에 �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또한 선금 ���백만원을�

수령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켰음

� �� 조치할 사항

� � �○ 

시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지체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처히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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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 �○ ‘��\��월 r사와 주차제어설비 구매계약��억여원�을 체결하고 ‘��\��월까지�

�차례에 걸쳐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 �○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만큼 보증기간도 연장한 보험증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험증권을 받지 않은 채 

동�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만 붙여  이행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연장조치 이후에는 같은 해 �\���보험증권의 제출을 촉구만�하였을 뿐 

보증기간 종료일�같은 해 �\���이 지난 후에도 이행보증증권을 추가로 

징구하거나��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해제 후 

보증� 회사로부터 보증기간 경과 등 사유로 보증금 청구 건이 지급거절�

당하는� 사례가 있었음 

� �� 조치할 사항

� � �○ 보증기간을 연장한 보험증권을 받지 아니한 관련자 주의 촉구

�tð���e��X	����N

� �� 현황 및 문제점

� � �○ 


� 공사는 ����년 ��월��일부터 

지방조달청을 통해 r주식

회사 제품을 특허 사유로 ¤¤�조성공사 방음판 구매를 �억�천�백만원에�

수의계약한 후 ����년 ��월��일 납품받음

� � �○ 그러나 


� 공사는 인천지방조달청의 보완검토요청을 받은 후 이�

특허제품과 같이 탈부착이 가능한 대용 대체용품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개최하지도 않은 심의위원회에서 대체 대용품이 

없어� 이 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의계약요청서를 작성한 후 특허제품을 명시하지 않은 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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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 업체의 특허제품 시방서를 첨부해 ����년 ��월��일 인천지방 

조달청에�수의계약을 다시 요청

� � �○ 그 결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이 특허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 업체에 특혜를 줬다\

� �� 조치할 사항

� � �○ 특정제품을 수의계약하기 위해 수의계약요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모부장 외 �명을 공사인사 규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라고 통보

���Sa�����e�!��
����ª�-

� �� 현황 및 문제점

� � �○ 계약담당공무원은S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 제��조�

제�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지체상금률 �����분의�

�\��를 적용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 프 트 웨 어  

사 업  시   물 품 과 용 역 을  일 괄 하 여  입 찰 에  부 치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이 하  이  호 에 서  

같 다 )   :   1 천 분 의  0 . 7 5

� � �○ 

� 지방청에서 

대학교 수요 학술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하면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지체 상금률 �����분의 �\��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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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치할 사항

� � � �○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체상금률은 �����분의 �\��를 적용하여 계약체결�및�동일 사항이 

재발 않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

� :;�d9$�X	��SY��J!�e�!��
�����ª�-

�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 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 �○� 또한�� 동 법률 제��조�낙찰자 결정�� 제�항 �호에 따라�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야 함

� � �○ 

�지방조달청은 

�시 수요�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구매를 위해 

최초 공고와  �차 및 �차  재공고  입찰�협상�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에 의하면서�

� � �○� 최초 입찰 및 ���차 재공고 입찰에 참가한 응찰자��개사�가 협상적격

자이므로 모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나��

� � �○� ��차 재공고 입찰에 응찰한 �개사의 제안서만을 수요기관에 검토하게�

후��적격�통보를 받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 � � �☞ 최 초(1 6 . 3 . 2 2 ) , 단 일⇒ 재 공 고 (4 . 1 1 ) , 2 개 사 ,  예가 초과⇒ 재 공 고 (4 . 2 6 ) , 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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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조�보증보험 

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 � � � �!�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 � � � � !�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 상의 보증금액�� 피보험자�� 계약기간 

및� 보증 기간�� 기타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동 내용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를 접수하고 계약체결

� � �○� 
�
�청에서는 계약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계약서 내용과 상이하여�

계약보증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이를 보완 요구하지 않았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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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 의

� ��� 검사�jk�

� � � ��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시험)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 · 분석하는 것으로서 그 시험성적은 검사에 활용

� ��� 검수�lm�

� � � ��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

하는 것

� ��� 인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조�

� � � ��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 인수

(2 )  검 사 공 무 원  확 인  사 항

� ��� 검사공무원

� � � ��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정부물품에 대한 납품검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

①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② 계약담당공무원

③ 검사 사무를 위임받은 당해 소속 공무원

④ 지정된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된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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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사항�감사기준�

� � � ��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과 관련된 관계법령�및 시·군 조례 등

� � � �� 계약조건,�구매규격서,�설치시방서,�과업내용서 등 계약서류�요구 내용

� � � �� ��단계경쟁�입찰��단계 입찰��또는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인�경우에는�

규격입찰서�제안서�

� � � �� 종합낙찰제계약인 경우에는 품질� 등의� 표시서

� � � � � !�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쟁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 � �� 협상에의한계약인 경우에는 합의된� 조건� 및� 규격� 등의 내용 및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

� ��� 검사요령

� � � ��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등 검사

� � � ��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

� � � ��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

� � �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

� ��� 검사면제

� � � �「산업표준화법」� 제��조�및 제��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 � � ��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

� � � �「조달사업법」� 제�조의 �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예외 )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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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검사 면제신청자의 결격사유

� � � �� 최근 �년간 �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 단, 당해 기간 중 매년 1건 이상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

� � � �� 최근 �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 � � �� 최근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업체

� � � �� 최근 �년 이내에「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조의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체한 업체

(3 )  검 사 기 한

� ��� 검사기한

� � � ��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일�이내에�검사 완료하여야 함

    * [국가/지방] ‘2412.31일까지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연장 3일) 한시적 운영

   **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  

가능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결과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 요구

    *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위 검사기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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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검 사 의  종 류

� ��� 조달청 검사

� � � �� 계약상대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 요청

� � � �� 검사가 완료되면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 요청

� ��� 전문기관 검사

� � � ��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전문기관에� 검사� 요청

� � � �� 검사가 완료되면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 요청

     * 조달품질원장과 문서로 사 전  협 의 한  경 우  수요기관 검사로 변경 가능

� ��� 수요기관 검사

� � �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

(5 )  납 품 일 자

� ��� 계약서�납품요구서�� 지정� 납품장소에서� 검사요청

� � � ��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요청일

� � � ��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최종� 검사합격일

� � � �� 납품기한� 경과�후 검사요청을 한 경우�� 최종� 검사합격일

� ��� 계약서�납품요구서�� 지정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요청

� � � �� 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요청한� 경우�� 검수

요청일

� ��� 일괄 검사

� � � �� 수 개 기관에 분할납품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하였을 때에 중앙기관에�

일괄 검사 요청한 경우��검수요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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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운 전  조 건 부  납 품 >

� ��� 시운전 검사

� � � �� 계약서에서 정한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함께 실시

� ��� 납품과� 납품영수증 발행

� � � �� 계약상대자� �� 납품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 협의

� � � �� 수요기관� ��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행

�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 � �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 물품의 성능 보증

    *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시운전성능 이행보증금) 을 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

� � � ��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시운전 기간 만료일까지

� � � �� 성능이행보증금� 수요기관� 귀속� �� �시운전 불이행�� 	시운전 연기에�

따른 보증기간 연장 불응,� 
시운전 결과 성능 미달��조치 불응 등

(6 )  업 무 처리  흐름(검사·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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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처리 흐름�계약·종결�

���YZ[\

� ��� 대금지급�직불·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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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급의 대상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1 5 조 (대 금 지 급 )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방법, 자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 (이하 “대지급” 이라 한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국고금관리법」제26조 및「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의 단가계약 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 3 자 를  위 한  단 가 계 약 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 수 공 급 자 계 약 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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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종 결 업 무 의  개 요

� ��� �종결업무��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 납품요구에 대하여 계약자

로부터 정상적인 물품이� 납품되어 이에 따른 대금지급� 및� 납입

고지업무� 등이� 완료

  * 계약조건에 따라 유보금 등 미정산 잔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정산 완료하여야만 계약이 종결됨

� ��� 총액계약 종결서류�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서류는 전송�

� � � �� 계약자 청구서 [� 통장 사본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대보험 완납증명서

� � � �� 물품납품 및 영수증

� � � �� 계약서

� � � .� 시험성적서 등 기타 서류 원본

  

� ��� 단가계약 종결서류�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서류는 전송�

� � � �� 계약자 청구서 [� 통장 사본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대보험 완납증명서

� � � �� 물품납품 및 영수증

� � � �� 시험성적서 등 기타 서류 원본

� ��� 유보금 해제 의뢰 서류

� � � �� 수요기관의 시운전 완료 문서 원본

� � � �� 또는 사후원가검토 계약조건에 따른 사후원가검토 결과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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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 의 사 항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

� � � �� 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세징수법 제�조

     * 단, 국세 또는 지방세가 징수유예 된 경우에는 대금 지급 가능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 (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세 증 명 서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1 .  국 가 ,  지 방 자 치 단 체  또 는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정 부  관 리 기 관 으 로 부 터  

대 금 을  지 급 받 을  경 우

� � �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

� � � � � !!� o국가계약법 시행령p� 제��조 제�항 각 호 및 o지방계약법 시행령p�

제��조 제�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관련�대금지급�건

� �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 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 � � � � !� 납세자가 계약�대금�전액을�체납�세액으로�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전액을�납부�하려는 경우

� ��� 종결금액 확정

� � � �� 금회 납품액

� � � � � !� 금회 납품액 ��계약단가 ��금회 납품수량

� � � � � !� 계약단가에 금회납품 수량을 금액이 “원”�단위로 발생될 경우 절사

          (예 208 원⇒  200 원)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 � � � � !� 분할납품의 경우 최종 종결처리 시 금회 납품금액은 계약�분할납품요구�

금액에서 전회까지의 납품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

    ※ 분할종결 시마다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는 경우 , 해당 계약(납품요구) 건 

종결완료 시 10원 내지 30원의 미종결 잔액이 남게 되어 처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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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 금 관 리 법

제 4 7  조  (국 고 금 의  끝 수  계 산 )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선금 정산

� � � �� 선금을 지급한 경우 종결�처리시 선금지급액을�공제하고�차액을�지급

� � � �� 분할종결의 경우에는 선금지급�비율에�따라�정산액을 산정,�금회납품

금액에서 정산 처리

(계 약 예규 )  정 부  입 찰  · 계 약  집 행 기 준  : 제 12 장 선금의 지급 등

제  3 7  조  (선 금 의  정 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기성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

� ��� 지체상금 �� 납품 지체 여부 산정

� � � ��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검수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검토

� � � ��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o국가계약법 시행령p�제��조 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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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 지체일수 산출

� � � �� 검사요청일 기준을 적용하는 계약건의 경우

� � � � � !� ��적용�� 계약서의 검사기관과 검수기관이 동일하고 검사장소와�

납품장소가 동일한 경우

� � � � � !� 지체일수�「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제��조 제�항 제�호��

� � � � � !� ��적용�� 계약서의 검사기관과 검수기관이 동일하고 검사장소와�

납품장소가 상이한 경우

� � � � � !� 지체일수�「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제��조 제�항 제�호��

�

� � � � � !�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검사� 또는� 검수가�지연된 경우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 �!�기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경우

� � �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 � � � �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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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 � � �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 � � � �  �코로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 � � � �!�납품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 � � � � �  �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 
�

����유보금

� �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 및 투입 수량�� 단가��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원가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할 수 있으며��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 ���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 보증서�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월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음

� � ���유보금액은 대금청구서 작성 시 대금청구금액에�포함되어야 함

    ※ 유보금은 지급대상액 중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이행완료 시 

유보금액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약자의 추가 서류 제출이 없기 때문에 

당초 종결서류에 유보금액을 포함한 청구서 제출

� ��� 감가액

� � � ��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계약금액에�대한�지급금액의 

삭감�「감가규정」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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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감가규정은 대개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에 적용되며,� 대금청구서류 

제출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외부기관의 시험성적서가�첨부되어야 함

    ※ 시험결과 납품된 물품이 계약규격이나 견본의 수준에 못 미치나 효용가치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험 성적서에 “×× % 감가 조건 합격” 명시

� � � �� 종결담당자는 시험 성적서에 명시된 감가율을 납품금액에 곱한 금액을 

감가액으로 시스템에 입력��지급 금액에서 차감

    ※ 최저 감가금액 : 65만원, 감가금액은 검사대상금액의 25% 초과 불가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 � ��� 국가계약법령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일정기간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서 예치하는 금액

� � ��� 따라서,� 보증의 성격상 물품구매･용역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 ��� 그러나,� 물품 중 현장설치를 해야 하는 등 물품의 특성상 일정기간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약자의 하자보증 의무를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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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 � �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년인 물품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조 제�항�

� � � �� 최종 종결처리 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하단의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확인란에�담당 공무원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 필수

   ※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대처방안이 거의 없으므로 최종 납품금액 지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여부를 필히 확인

   ※ 성능보험 가입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가능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단서)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물품의 하자보수보증제도 도입�� ����\�\�\�조달청�

!�

, 

� �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o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p�제�*조 제�항�

� �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o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p�

제�*조 제�항�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금액 및 형태

  ��하자보수보증 금액 �� 계약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

� � � � !�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토록 조치�� 납부형태는 입찰보증금�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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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o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p�제��조 제�항�

� � � � �Y��국가계약법령 적용�����분의 �

� � � � � � ��지방계약법령 적용��물품제조 ���분의 ���수리 가공 구매��용역 ���분의 �

  �� 계약자가 최종 납품대가 지급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지급 대가에서� 공제�예치� 가능

Q질의회신 회제 ����!�������*�\��\��\�R

  ��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할 수 없는 경우��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

� � � � � Q질의회신 회계 �����!��������\�\��\�R

� ��� 하자보수보증금 국고 귀속 및 직접 사용

  �� 하자보수보증금도 계약보증금과 같이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고에 귀속

� � � � !�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 가능�� 잔액은 

국고 납입

�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하자보수보증금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고 보증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o물품구매계약 품질

관리 특수조건p�제��조 제�항�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은 o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p�

제�조에 따라 ��년�개정 ����\�\��\�

� ��� 용역의 하자담보 및 r[h

  ��용역 종류별 하자보수기간

� � � � !� 일반� 정보통신용역� �� ��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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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학술연구��청소�경비�시설물관리��폐기물처리��운송 등 기타의 용역 ��없음

� � � � !�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내용 적용 제외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분의� ��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

� ��� 세금계산서 접수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수요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조 제�항�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직접 발행

  ��종결담당자는 수요기관의 세금계산서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

   ※ 계약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의 탈세 방조효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 체납 세금이 있는 계약 건 종결

  ��시･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계약자에 대한 조달물자대금 지급 불가

!「국세징수법」제�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 !�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물품대금 지급관련 납세증명서 징구 제도 개선 시행�����\�\�*\�

!� 계약자가 수령할 물품대금이� 체납� 세금보다� 많은� 경우� 계약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대금청구서류와 함께 제출

!� 종결 시 체납세액을 공제하여 세무서에 고지서에 의거,� 납부 조치하고�

물품대금에서 체납액을 정산한 차액을 계약자에게 지급

  ��관련 규정 �� o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p�제��조 제�항

  ��종결담당자 확인 사항

� � � � !� 계약자의 청구금액이 반드시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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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계약자가 제출한 o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p의 붙임서류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체납세액 조회 화면 출력물”의 당초 고지 납부기한이 

“��*�\��\��\��청구현재일”�이고 세목이 o전체p�이어야 함

� � � � !� 납부할 총 세액이 고지서상의 총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 � � Y� 청구금액이 체납세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에 직접 

확인 �전화 또는 온라인�하여 처리

  ��종결처리

� � � � !� 일반 물품대금과 동일하게 종결처리하며,�체납 세액만큼 지급유보 처리

� � � � !� 지급유보금액은 해당 체납기관의 고지서를 첨부하여 경리부서에 지급�

의뢰함으로써� 정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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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양도･양수�novnp�

  �� 양도･양수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것

  �� 양도･양수 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하여 쌍방 간에 합의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 공증을 받게 되며 이후부터 채권 양도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권리 상실

� �� 채권전부�qrs��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채권을�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 집행법원이 전부명령을 결정하면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며,�채무자는 압류채권에 대한 권한을 상실

� �� 채권추심�qrtu�

  ��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여�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함

  ��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할 권리는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으나 실제 추심 채권의 채권자는 변경되지 않으며��또한 추심 채권을�

이용한� 기타 권한 행위를 할 수 없음

� �� 채권 양도·양수 시 대금 청구서류

  �� 채권 양도･양수건 및 추심명령 건

� � � � !� 청구서의 우측 하단 부 계약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란에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사용인감 날인

� � � � !� 지급계좌 정보는 양수인의 거래은행,�예금종류 및 계좌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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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전부명령 건

� � � � !� 채권 전부명령을 받은 업체가 대금청구권자가 되어,� 청구서에 회사명,�

대표자명,� 지급계좌 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용 인감 날인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는 원계약자�양도인�의 사용 인감 날인

  ��채권 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서

� � � � !� 채권 양도･수건 �� 법무담당관실의 채권양도･양수 승인 문서

� � � � !� 채권 전부명령 건 �� 법원의 채권 전부명령 결정문

� � � � !� 채권 추심명령 건 �� 법원의 채권 추심명령 결정문

      ⇒ 시 국 세  완 납 증 명 서  :  온라 인 으 로  확 인  시  생 략 가 능

      ⇒ 인 감 증 명 서  :  대 금 청 구서 에  날 인 된  인 감 과 일 치

      ⇒ 통 장 사 본 (원 본 대 조 필 )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은 업체가 여럿일 경우에는 운영

지원과(지출) 에서 법 원  공 탁 절 차를  거쳐 물품대금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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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변동�발생��변경 또는 소멸�의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서에 상호날인 함으로써 성립된다	

� ������
국가계약법 제�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 �가\�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 �나\�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계약상대자
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법인은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된다	

� ��� 다만�� 계약체결의 상대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동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Q질의회신�� 회제 ����!������ �*�	��	�*	R

P �����
�����

� �가\�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계약내용�

및 계약조건과 규격�시방�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계약이행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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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특히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이나 개산계약에 대하여는 검토 범위��

대상금액 및 계약금액 지급유보율�� 검토기준�� 금액확정 기준 등을 구체

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라\� 지역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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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입찰 및 수의시담에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낙찰자에게 

계약 수락통지를 한다	

�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

<계 약 상 대 자 가  제 출 하 여 야  할  서 류 >

① 인지세법에 규정된 해당금액의 인지(전자계약인 경우는 별도 납부)

② 산출내역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출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

③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 선정전에 낙찰예정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나라장터에서 조회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Q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조R

� � � �!� 적격심사대상 이외의 물품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 업체에  

해당할 때에는 납품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납품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현금 적립 등 계약이행조건을 강화한 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도 

공동참여업체가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업체일 경우에는 공동

참여업체를 건실한 업체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결정되면 전산�&ms�입력 후 정보관리과장으로부터 

계약번호를 부여받고 낙찰자에게 계약수락통지를 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 

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이 경우 계약보증금 수납의뢰는 전산입력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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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약서의 구성� Q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R

� � � ��� 계약문서는 계약서��규격서��유의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

�제조�계약특수조건��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된다	

� � � � � �!� 다만�� 산출내역서는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 �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한다	

� � � � � � �이 경우 낙찰자가 제출할 서류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제출토록�한다	

 

<계 약 서 의  구성 >

①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② 계약물품명세서

③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④ 물품구매입찰유의서

⑤ 규격서 및 시방서 등

⑥ 산출내역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⑦ 품질 등의 표시서(종합낙찰제 계약에 한함)

⑧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는 지급각서)

⑨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 나\� 계약서 작성

� � � � ���계약서의 내용 Q국가계약법 제��조 제�항R

� � � � �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 기간�

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 � ���계약서 작성 부수 Q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조 제�항R

� � � � � ��� 계약서는 정본 �통과 부본 �통�보관용�� 계약자�� 수요기관�� 총 �통을 

기본으로 작성한다	

� � � � � � � �!� 감사원통보�� 조달청검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수만큼 추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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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설정 Q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제�항R�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일반조건 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 � � ��� 상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

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부 당 한  특 약 금 지 >

ㅇ 원가계산 시 단가�물량 등을 잘못 계상한 때에는 계약상대방에게 동차액을 

환수한다는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상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질의회신, 회제 45107-342�� v93	4	29	]

ㅇ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내용 외에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약 또는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특약으로 정할 수 없음[질의회신 회계 45107-879��

v96	 4	 29]

� � � �� ���계약서 첨부서류 

� � � � � ���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성능평가 표시서��환경평가 표시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Q종합낙찰제 세부운영기준 제�조 제�항R

� � � � � ��� �단계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규격제안서�보완규격서 포함�를 계약서에 첨부한다	�

� � � � � � � � � �!� 다만�� 계약서에�입찰시 제출한 규격제안서�보완규격서 포함�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조에 의한 계약문서가 됨�을 명시하고 

규격제안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 � � ���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 제�항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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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서 작성 생략

� � � ��� 계약금액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R

� � � ��� 이 경우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락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서류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Q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R

- ����

� �가\� 계약보증금수납 및 계약 구비서류 확인 Q구매업무처리규정 제�*조 제�항R

� � � ���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 수납통지를 받으면 전산

�&ms��처리 후 

� � � ���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계약일반조건�� 입찰권유서�� 규격서��

산출내역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및 기타 특수조건 서류가 

첨부된 계약서 �통을 작성한다	

� � � � � ���인지세법에 규정된 해당인지�전자계약의 경우 별도납부�

� � � � � �	� 산출내역서�물품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 나\� 계약서 날인

� � � ���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매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구매계약관 직인과 계약

상대자의 등록된 인감을 날인한다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 � � � � �!�구매과장은 구매계약관 직인을 날인한 때에는 직인사용부에 기재한다	

� � 다\� 계약체결 기한

� � � ���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한다	

� � � ���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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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계약의 성립

� �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함으로서 

확정된다	

� � �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차 송신�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

� � � � � � � ,� 계약실명제 시행 � 계약에 관련한 담당자 성명표기

� �마\� 계약서 배부� Q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조 제�항R

� � � ���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배부한다	

� � � � � �!�기본배부

� � � � � � � ���계약자 �통�부본�

� � � � � � � �	�수요기관 �통�부본�

� � � � � � � �
�운영지원과장 �통�정본�

� � � � � � � ���보관용 �통�부본�

� � � � � �!�추가배부

� � � � � � � ���감사원 �통�부본�� Y통보대상계약에 한함

� � � � � � � �	�품질관리단장 �통�부본�� Y조달청 검사 경우에 한함

� � � ���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송신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에 송신하는 것으로 배부에 갈음한다	

P ��& ��'(�

� � 가\� 계약이행 

� � � ���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 나\� 산출내역서의 효력

� � � � ���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Q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 단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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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경우Q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R

� � � � � � 	� 기성부분�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Q물품계약일반

조건 제��조 제�항R

� � � �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Q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R

� � � � ���징구절차 Q구매업무처리규정 제��조R

� � � � � � ���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또는 수의시담 전까지 산출내역서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 � � � � � �	� 해당 계약담당과장은 산출내역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진행에 앞서 응찰자에게 주지시키고�� 낙찰통지 또는 

계약수락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제출하게 한다	

� � � � � � �
�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 확인한 후 계약서에 

첨부되도록 한다	

� � 다\� 통지문서의 효력 Q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 및 제�조R

� � � � � ��� 계약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가진다	

� � � � � ���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 � � � ���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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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 후 낙찰자 결정의 하자�입찰무효�� 계약담당공무원의 과실 등�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계약법규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거나 

필요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 그러나��판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의 하자�입찰무효 등�로�

인한 계약해지나 해제 시 일률적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입찰집행�� 낙찰자 선정과정의 중대한 하자��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의�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이에 대하여�

면밀 검토하여 후속 조치할 필요가 있다	

� ,-�.��/*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의 유권해석도 일관되게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 즉�� 계약체결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해지나 해제가 되어도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12�34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에 낙찰자 결정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나� 해제가 된 경우에�� 법규에 의거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치고 있으나��

실제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계약상대자의 입찰무효�원인무효��등 낙찰자 

결정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해지나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계약 

해지에 대한�귀책사유��낙찰자결정과정에서의 과실 책임의 정도��계약해지

시점�계약이행의 정도��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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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계약체결 후 납품 미 이행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결정 2007카합210� 2007	3	29

 (사건내용) ◦◦지방청에서 매립폐기물처리용역 계약추진하면서 낙찰하한율 직상위 

입찰자와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체결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어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을 무효로 하고 계약해지 한 후 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라 새로운 입찰에 부치려 하자� 차순위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새로운 입찰에 부치지 말고 차순위자 와  

적 격 심 사 를  진 행 하 도 록  결 정

   - 입찰무효 등으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도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관련 계약예규는 내부지침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위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반영되지 않는 한� 당해 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	

   - 본건은 계약체결 직후에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아직 

계약이행이 진행되었거나 과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과 같이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새로운 입찰에 

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 �나\�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납품완료�된 사례

<계약체결 후 낙찰자결정 무효의 따른 낙찰자 지위 확인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50057 판결 2004.9.13)

 (사건내용) 국방부조달본부가 물품적격심사를 통하여 최저입찰자와 계약체결하고 

납품 완료된 상태에서� 차순위자는 동 계약자가 낙찰자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판결요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런 법리는 

해당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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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조

특례규정 제��조

� �가\� 대  상

� ���대상 금액 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제�항R

� � �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천만 원 이상

� ���이의신청 대상 범위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국가계약법 

제�조 제�항 관련�

� � � �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국가계약법 제�조 관련�

� � � �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국가계약법 제*조 관련�

� � �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국가계약법 제��조 제�항 관련�

� � � �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항 �호R

� � � �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항 �호R

� �나\� 이의신청기한

� � � � �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의 기간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기한�

��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일 이내

	�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

� � 다\� 심사결과통지

� � � ���해당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심사하여

� � �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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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7� � Q국가계약법 제�*조 제�항��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호�R

� �가\� 대  상� Q국가계약법 제�*조 제�항R

���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지된 이의신청 심사결과 또는 조치

�상기 제�항 �다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청구인의 자격� Q위원회운영규정 제�조 제�호R

�� 청구인은 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 � � �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 � � � 	�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유자격자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특례규정 제��조 관련�

� � � � �
�당해 입찰을 행한 자

� � � �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 � ���기타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 �다\� 조정�재심��기관� Q국가계약법 제��조��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위원회운영규정 제�조R

� � � � ���명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 � � ���소속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지방법�지방령 제���조�� 행정안전부�

� � � � ��� 구성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 � � � � � �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재정 관리관으로 하되��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국고관리국장�� 국방부 계획예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방위사업청 방위

사업정책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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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정�재심�� 청구기한� Q국가계약법 제�*조 제�항R

� � � � �청구인이 재심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마\� 조정�재심��청구방법� Q위원회운영규정 제��조R

� � � � �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쟁조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및 주소

� � � �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 � � �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주소 및 소속된 중앙관서

� � � � ���이의신청 내용��중앙관서장의 조치결과��조정 청구사유

� � � � ���기타 증거자료 및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

� �바\� 조정�재심��청구서 처리

� � � � ���처리기한� Q국가계약법 제��조 제�항R

� � � �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 이내에 심사
조정하여야 한다	

� � � � ���처리구분

� � � � � �가��각하� Q위원회운영규정 제��조R

� � � � � � ��� 위원회는 재심�조정��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청구인 적격 등 조정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 � � � � �	� 조정청구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청구서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 � � � � � � �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 � � � � � ���그�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나��수리

� � � � � � � �¨�재심 착수통지� 위원회운영규정 제��조

� � � � � � � � � ���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청구서를 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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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신청서 접수 후 �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청구서 보완� Q위원회운영규정 제��조 제�항R

� � � � � � � � ��� 위원장은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 � � � � �ª�의견서 제출�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 � � � � ��� 재심 착수통지를 받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그 통지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계약절차의 중지

국가계약법 제��조제�항

위원회운영규정 제�*조제�항

� � � � � � � � � ���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

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 � � � �다��조정 중지� 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R

� � � � � � � � ��� 위원회에 조정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 � � � � � ��� 이 경우 중지사유를 조정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00� 조정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Q위원회운영규정 제��조제�항R

� � � � � � � � �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 심  사� 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R

� � � � ���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 � � ��� 위원회는 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필요시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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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  정� 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R

� � � � ��� 위원회는 조정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조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행한 행위의 취소�시정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 � � � ���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준비와 조정 청구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 �자\� 조정의 효력� Q국가계약법 제��조 제�항��위원회운영규정 제��조R

위원회의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완료 후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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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 � ���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추가로 수기나 타이핑한 문구가�

첨부된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 ���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 ���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사법�민법�의 일반원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적용이 배제된다	

� *0��;<=>� ������������D��E��F"�#

� � ��� 계약�문�서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례

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

규정을 적용한다	

� � � � ���계약서�갑�을지�

� � � � �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 � � �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 � �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 � �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 � �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 � � � �F�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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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체결 후 향후 조건부 예정채무�계약금액�에 대하여 동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 전에 일정한 금액�선금�을 지급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계약의�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 HI�J>� �8K�����LMNO��PQ���!�KR��!F�#

�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지급 요건�

� 물품 제조계약 및 용역계약

	� 국가계약령 제��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S�T� �8K�����LMNO��PQ���!�#

� �가\� 선금지급 범위

� � � ��� 선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분의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 � � �!�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하는�바에 따라 지급한다	�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는 청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Q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 제�항R

� � �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억 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분의 ��

	� 계약금액이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분의 ��


� 계약금액이 �억 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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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선금의무지급률에 ���분의 ��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Q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 제�항R

� � � � �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 � � � � �	�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 � � � � �
� 계약상대방이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 

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	

� �나\� 선금지급 계획서의 제출� Q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 제�항R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다\� 선금지급 기준

� � � � ���일반 원칙

� � � �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범위 내에서 선금지급율 산정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을 기준 한다	

� � � � ��� 다만��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 한다	�Q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 제�항R

� � �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 � � � �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Q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제�항R

� � � � � ��� 당해 연도�이행금액이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행이 

완료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 Q질의회신��회계 �����!������ v��	��	�*R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 Q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 제�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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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과 국고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경우 계약�

계약금액은 세출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그 나머지 금액은 국고 채무부담

행위�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이 경우 선금지급은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의무적 선금지급률을 적용해서 선금을 지급� �회계 �����!����� v��	��	� ���

� � � � ���연도 내 예산 집행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 � � � � � �!�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Q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 제��항R

� �라\� 선금 미지급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

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Q정부입찰�계약집행기관 제��조 제*항R

� � � � �,�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란w� Q정부입찰�계약집행기관 제��조 제�항R

� � � � � �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지급

� � � � � �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단��동 사유 해제 시 즉시 지급

� � � � � �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마\� 선금의 분할지급

� � � ��� 선금을 지급한 후에 추가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예산확보 상황 및 계약이행의 성실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 지급한 

선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이�가능하다	� Q질의회신��회계 �����!����� v��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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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선금의 선납고지� Q조달사업법 시행령 제��조R

� � � ��� 조달청장은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선납하도록 고지할 수 

있으며

� � � ��� 수요기관의 장은 이 금액을 선납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조달청에 선납하여야 한다	

� � � � �,� 조달청에서 선금을 지급�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하는 경우에는�수요물자 대지급 

운영기준�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선금 선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급

P U/VW� �8K�����LMNO��PX�#

� �가\� 선금지급 시

� � � � ���채권의 범위

� � � � �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채권 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입찰보증금과 같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수산업�임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는 

지급확약서로 갈음한다	

�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 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음�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조�

� � � � ���보증�보험�금액

� � � � � ���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Q사유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R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 ���보증기간

� � � � � ��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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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보증 기간�

��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일 이상

� � ,� 계약이행기간 ��일 이내 선금지급의 경우에는 ��일 이상

� �나\� 선금 일부를 정산한 경우 Q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 제�항R

� � � ��� 기납대가 지급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 � ���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 � �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발생이자 만큼이 

증액 또는 확보되어야 한다	

T �TV� �Y�� �8K�����LMNO��PX���!�#

� ���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채권확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호의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는

� ���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 받기위하여

�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 � � ���국가

� � � �	�지방자치단체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 � ���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 � � ���다음의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 � � � �!�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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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 � � �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U <S���I� �8K�����LMNO��PZ�#

�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다음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 � � �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 � � � 	�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 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일 

이내에 하수급인으로부터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Z <S��8[� �8K�����LMNO��P"�#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

�선금정산액 산출�

� � � � � � � � � � � � � � � � � � � � � �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선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약  금  액

� ��� 국고채무부담행위액과 세출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금액 중�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부분급�기성대가 지급�시의�

선금정산 산정은 세출예산금액에 대한 동 부분금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 Q질의회신��회제 ���!*���� v*�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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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반환청구 대상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 �

�선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 � !�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Q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제�항R� � �

� �나\� 이자청구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 � � � � �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으로 한다	

� � � ���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지급일부터 반환 시까지로 한다	

� �다\� 미지급액에 대한 공제

� � � ��� 선금잔액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라\�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반환청구

� � � ��� 계약금액의 감액에 따라 선금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비율

만큼�반환청구 하여야 한다	

� � � ��� 다만�� 지급된 선금이 최대 선금 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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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체결 시에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Q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R

� �"���Zj��@�

� �_`abc�dA���Se���8

� �가\� 목적

� � � ���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체결 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 � � � � � �!�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 �나\� 법적 성격

� � �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이다	

� � � ���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

하는�것은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	 Q질의회신�회제�����!����� v��	�	��R

�

�조정신청에 대한 회계질의

계약금액조정 신청 시 어떠한 상태의 신청을 동 조건에서 규정한 신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및 동 시행규칙 제��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 요구 공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다	� Q회계�����!��	� v��	� �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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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약금액 조정방법�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가지 방법이 있으며��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아래 조정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 � �� 계약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 � � � � �

�조정방법�

� � � � � � � � � ��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 � � � � � � � 	�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 � ���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Q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조 및 제��조의 �R�

� � � � � � � �!� 단��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 �라\� 조정요건

� � �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 �가지 요건�경과 기간��조정률�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이 날이�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이 된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조정요건�

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제�차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일 이상 경과되고

나��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차 이후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일을 말한다	�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는 

�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 제조금액�에 대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이상 증감될 때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상기조정요건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 상기조정

요건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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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다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한다	�

� � � � � �가��당초 조정기준일로부터 ��일 이상 경과되고

� � � � � �나�� 잔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이상 증감된 때 조정한다	

� � �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Q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조의 �R�

� � � � �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 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 ���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 � � � � ��� 용역��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이상 상승한�

경우

� � � � � � � 	� 물품구매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이상 상승한 

경우

� � � � � � � 
� 용역��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물품

구매계약에서는 �+�이상 상승하고��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 � � ���조정기준일은 상기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 � � �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상기 
항에 해당��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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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증빙서류에 포함될 내용�

��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 �라\� 물가변동 적용대가

� �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적용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 � � ��� 따라서 제조 개시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적용대가 및 조정률 산출 시 제외한다	

� � � ���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요인

�폭풍�홍수�전쟁�화재�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 �마\� 공정예정표

� �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산출은 계약금액조정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범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공정

예정표를 계약체결 또는 제조개시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 � � ���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제출받아�

승인 등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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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당초공정예정표를 기준하거나 그 책임 있는 기간만큼을 공정예정표에 

반영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바\�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 � � � 계약체결 시 품목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후 ��일이 경과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액을 

산출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및 동 시행규칙 제��조R

� � � � ���등락률 산출

� � � � � �가��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률을 산출한다	

� � � � � �나�� 등락률은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등락률 산출�

� � � � � � � � � � � � � � � � � 물가변동당시 가격 !� 입찰당시 가격
� � � � � �등락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당시 가격

� � � � ���등락폭 산출

� � � � � �가��계약단가가 입찰당시 산정가격이하인 경우

� � � � � � � ���등락폭�계약단가�등락률

� � � � � � � � � � ,�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 한다	�다만��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 � � � �나�� 물가변동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

� � � � � � � ���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 � � � � �다�� 물가변동당시 가격이 입찰당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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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품목조정률 산출

� � � � � ��� 품목조정률은 상기 등락폭에 수량�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품목조정률산출�

� � � � � � � � � � � � � � � � � � � � � �각 품목 또는 비목별 수량�등락폭�의 합계액
� � � � � 품목조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금액

� � � �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 � � � ���계약금액 증감액 산출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품목조정률이 �[���이상으로 확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의 증감액을 산출한다	

� � � � � ��� 계약금액의 증감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에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계약금액 증감액산출�

�� 계약금액 증감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

� � � � � ���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다음 공식에서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

�선금지급시 계약금액 증가액 산출�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 � � � � � � � � � � � � 선금급액
�� 선금급률�¬¬¬¬¬¬¬¬¬¬¬¬¬¬
� � � � � � � � � � � �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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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 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사\�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 � ��� 계약체결 시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후 ��일이 경과된 때에는 이날 및 매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지수조정률이 �[���이상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감액을 산출한다	

� � �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R

� � � � � � �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

지수

� � � � � �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 � � � �
� 국가계약규칙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 � � � ���기타 �호 내지 
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 � � ���사전 준비사항

� � � � � �가��비목군 분류

� � �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에 다음과 같이 품류별로 분류하여 비목군을 확정한다	

� � � � � � � � �!�노무비

� � � � � � � � �!� 한국은행발표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세분류 지수가 아님�표상의 

품류

� � � � � � � � �!�수입 물가지수표상의 품류

� � � � � �나��제조공정 예정표 징구

� � � � � � ���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 개시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제조공정 예정표를 사전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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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수조정률 산출

� � � � � �가��각 비목군의 가중치 산출

� � � � � � ��� 조정기준일 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각 비목군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다\�

Q계약체결시 분류한 비목군 기준R

� � � � � � � � � �!�비목군별 가중치�각 비목별 금액�재료n노무n경비�합계액

� � � � � � � � � �!�기타 비목군 가중치��!각비목별 가중치의 합

� � � � � �나��지수변동률 산출

� � � � � � � �¨� 노무비 지수변동률 산출은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물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계약시점 가격의 평균치를�

물가변동시점의 가격 평균치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기준일당시의 노임단가 평균치
� � � � � � � � � � �� 노무비 지수변동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시의 노임단가 평균치

� � � � � � � �© 재료비 및 경비에 대한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도시가스 및 농림


수산품 비목군별 지수변동률 산출은 물가변동시점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를 계약시점의 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기준일의 각 비목군별 품류지수
� � � � � � � � � � �� 각 비목군별 지수변동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시의 각 비목군별 품류지수

� � � � � � � �ª� 산재보험료 지수변동률은 당해업종에 해당하는 노동부고시 산재보험

료율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 � � � � � � � � � �� 산재보험료 지수변동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시 산재보험료율

� � � � � � � �«� 기타 비목군에 대한 지수변동률 산출은 상기 �개 비목군�노무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도시가스 및 농림�수산품�별 가중치에�

물가변동시점의 해당지수를 곱한 수치의 합을 계약시점의 해당지수를 

곱한 수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기준일의 각비목군별 품류지수�가중치�의 합
� � � � � � � ���기타 비목군 지수변동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시의 각비목군별 품류지수�가중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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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다��지수조정률 산출

� � � � � � ��� 지수조정률은 각 비목군별 지수변동률에 각 비목군의 해당 가중치를�

곱한 수치를 모두 합하여 �을 뺀 것이 된다	

�

�지수조정율 산출�

�� 지수조정률 � �각비목군별 지수변동율 � 해당 비목군별 가중치�의 합 ! �

� � � � ���계약금액 증감액 산출

� � � � � ��� 상기 지수조정률이 �[���이상 증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의 증감액을 산출한다	

�

�계약금액 증감액 산출�

��계약금액의 증감액은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 !� 계약금액 증감액�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

� � � � � ���선금공제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때와 같다	

� �아\� 계약금액의 증액 시 처리�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R

� � � ���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 � � � �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 ��� 계약금액 증액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o�.��v`rbc�dA���Se�8� �{_��,�
M|��ZX�#

� �가\� 대상

당초 계약된 물품의 규격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초계약

금액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또는 비율을 정한 것은 없으나 

그 성질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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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대상�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킵니다	

�� 따라서 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배 이상으로 증액되었다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Q질의회신��회제 ���!������� v*�	�	��R

� �나\� 적용기준

� � � � ��� 물품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규격 및 수량변경에 따른 단가적용과�

일반관리비��이윤 등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며

� � �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준용한다	� �

� � � � � � � �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다\� 적용단가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하여야 할 단가는 아래와 같다	

�

�규격 및 물량변경시 적용단가�

��� 계약단가�계약체결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 

적용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내용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정부에서 규격 및 물량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시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격 및 

물량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분의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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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 � ��� 계약금액의 증감액 산출 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산출내역

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 ��� 재료비 증가에 따른 제경비 증액분은 당초 계약서상의 산정방식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Q질의회신��회제 �����!����� v��	�	��R

- N}���~I��`rbc�dA���Se��8��{_��,�
M|��ZZ�#

� �가\� 대상

� � � ��� 물품의 규격 또는 수량이 변경되는 것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납품장소 변경 등�의 계약내용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나\� 계약금액 조정 기준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계약기간��

운반거리�납품장소�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국가계약규칙에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제��조 제�항R

� � � ���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장� �실비의 산정�을 기준 한다	

� � 다\� 발주기관의 우월적 거래관행 개선 

� � � � ���일방적 납품기한 연기억제 및 비용보상

� � � � �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하여 납품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 � � � ��� 계약목적물의 제조가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납품연기에 

따른 보관�관리비등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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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금액 범위 안에서 수요기관과 예산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 � � ���계약금액의 부당한 감액�환수금지

� � � � � ���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요구할 수 없다	

� � � � � � �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정산하는 경우

� � � � � � � �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후원가 검토하는 경우

� � � � � � � �
� 계약상대자가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하여�

고가계약 되었음이 확인되어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 � � � �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경우

� � � � � � � ���설계변경�규격�물량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경우

� � � � � � � �.� 기타 계약내용�납품장소 또는 납품기한 등�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경우

� � 라\� 회계질의 회신 발췌

� � � ���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은 공사의�

경우이나 이는 물품계약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발췌하였음	

� � � � ���실비산정기준의 간접노무비의 범위 

� � � � � � � � Q회계 ������ ���*�� v��	*	��R

� � � � �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실비산정기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 � � � � ��� 이�경우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제�조제�항 및 제��조의 규정�현� �예정가격작성기준
�제��조제�항�에 

의거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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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설계공기 산정 착오시 공기연장 가능 여부 

� � � � � � � � Q회제 ����!������ v*�	�	��R

� � � � � �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공사기간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고가로 설계되어 계약된 경우 환수조치 가능 여부 

� � � � � � � � Q회제 ���!����� v*�	�	��R

� � � � � ���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 � � ���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내지 제��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W9�WX�)�k�

� 3�43����

� �가\� 관련 용어 정의

� � � � ��� �검사
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 ��� �시험
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은 검사에 활용된다	

� � � � ��� �검수
라 함은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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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검사공무원
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 이하같다	��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

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 � � � ��� �조달청검사
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 ��� �전문기관검사
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조�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 ��� �품질점검
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점검공무원
이란 제*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

� �나\� 검사공무원��의 범위

� � � ��� 조달물자에 대한 납품검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 Q국가계약법 제��조R

� � � � � ���각 중앙관서의 장

� � � � � �	�계약담당공무원

� � � � � �
�검사사무를 위임받은 당해 소속공무원

� � � � � ��� 지정된 전문검사기관 및 동 기관이 검사담당자로 임명한 임직원�

Q품질관리 특수조건 제�조R

X�� Rw���A�xyz{�|}�~ZR��F���RF�%(��VW�L/�"#;�f�A�01�"#/���A�RD;�

<=>�MN=2��`:R�7���R��h:=>�|}4~���D��������F�����w�23����|}��

/~�*R���h����F�M��*R�F��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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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검사�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

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및 제��조 제�항 제�호R

� �다\� 검사 기준

� � � �� 검사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 � � ���당해물품의 설치�사용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시�군 조례 등

� � � � � � �	�계약조건��구매규격서�사양서���설치시방서 등 계약문서상의 요구내용

� � � � � � �
� �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입찰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제안서�

� � � � � �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된 경우에는 품질 등의 표시서

� � � � � � ���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합의된 조건 및 규격 등의 내용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

� �라\� 검사 요령

� � �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 Q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R

� � � � � ���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 � � � � �	�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 � � � �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 � � � �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면제�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R

� � � ��� �산업표준화법�� 제��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yh표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법 제�조의�에 

따라�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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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사 면제 대상�

�� 산업표준화법 제��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yh표시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자가 제조한 제품�sh�인증품�


� 조달사업법 제�조의�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 � � ��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물품 Q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 제�장R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으로서 조달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총액

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 � � � ��� 산업표준화법 제��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yh표시품�으로 

인증유효기간내의 물품

� � � � � �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우수

기업�등으로 선정된�자가 제조한 제품�sh�인증품�의 경우에는 

� � � � �!� 국가품질대상��국가품질경영상��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생산설비��

�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에 한함�의 수상일로부터 �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제품

� � � � � �
�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 � � �� 납품검사 면제신청 제외 물품 Q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 제�조R

상기 면제신청 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동 업무처리기준 별표 �에 해당되는 품명은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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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납품검사 면제신청자의 결격 사유 Q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 제��조R

상기 면제신청 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한다	

� � � � � ��� 최근 �년 간 �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 단'� 당해 

기간 동안 매년 �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	

� � � � � �	� 최근 �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 � � � � �
� 최근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 � � � � ��� 최근 �년 이내에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제����!��호�v� 제�조의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 3������.�����

� �가\� 검사의 종류 �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R

� � � � �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 조달청 검사�� 	� 전문기관 검사��


�수요기관검사로 구분한다	

� �나\� 검사 종류별 검사�검수 요청 절차 

� � � � ���조달청 검사�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R

� � � � � ��� 조달청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한다	

� � � � � ���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조달청 검사는�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 � � � ���전문기관 검사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R

� � � � � ���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한다	

&�� �H��� �#�� �4f!���� &��bSz{� ��/��U��R��z��� O� �U��R���� X�Q���������

&������� �6¡QF��U��R�¢F�01QF��£��Q�G¤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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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 � � � � ��� 전문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 � � � ���수요기관 검사

� � � � � � ��수요기관 검사는 아래 검사 및 검수절차에 따른다	

� �다\� 검사 및 검수 절차�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R

� � � � ���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 ���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

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 � �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 요청한다	

� � � � ���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하였을 경우

� � � � ���계약상대자는 검사담당기관에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이 경우에는 담당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 개별기관의 지정된 납품장소

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라\� 검사기한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R�

� � � ��� 계약상대자로 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

부터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 ���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결과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위 

검사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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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납품일자�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 제�항R�

� � �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조달물자에 대하여 납품일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날로 한다	

� � � � � �가��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 검사를 요청한 경우

� � � � � � � ���납품기한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 � � � � � � �	� 납품기한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 � � � � � � �
� 납품기한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 � � � � � � ���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 � � � � �나��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수를�

요청한날

� � � � � �다��수개 기관에� 분할납품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 요구하였을 때에 

검사기관에 일괄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검수를 요청한 날

- 3�� ��$%� �{_��,��!Q���F�#

� � �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Q국가계약법 제��조

제�항 단서��국가계약령 제��조R

� � � � � � � ���계약금액이 �천만원이하의 계약

� � � � � � �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

P 
����EK���� �
���EK����_D��E#

� �가\� 시운전 검사

� � � ��� 시운전 조건부계약의 검사는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조제�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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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 �나\� 납품기한과 시운전 기간

� � �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 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 다만�� 계약서에 별도 

명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다\� 납품과 납품영수증 발행

� � �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 � � ���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물품납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하되�

시운전기간이 �월 미만으로서 물품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 발행한다	

� �라\� 시운전

� � � ���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물품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 � � � � � �!� 다만��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 �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절 제�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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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성능이행 보증금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조제�항�하자보증금면제 

및 지급각서제출�� 및 제�항�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시운전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 � ���성능이행 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성능이행 보증금 귀속 사유�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 한 경우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G�� ����

������������	
�	�
 � 281

� l"� Y;�[\

� �� ��Vd� �������-8��ZF��.��ZQ�#

� ���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통�선고지 품목은 �통��

및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 요청한다	

�

�납품서 확인사항�

��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

	� 검사관의 인감�조달청 검사에 한한다�


� 계약물품의 규격 및 납품수량

��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 원산지에 관한 사항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립 사항

/�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F� 유보액 및 유보율에 관한 사항

G�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 계약담당과장은 동 업무를 조달등록팀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등록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_�T���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구매업무처리규정 제��조

� �가\� 종결서류 작성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결서류를 작성한다	

� � � � ��� 조달등록팀장�계약담당과장�은 상기 종결서류를 작성한 때에는 지급 

결의서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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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납품대가 지급기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및 제�항
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제��조의�

� � � �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게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을 청구한다	

� � � ���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 ���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 지급시 대금지급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

�수령자��지급액��지급일 등�을 �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 � � � � �!� 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상기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조달청에서는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

���N%�N��K�?�	A�	_�T�NA
{_��,�
M|��X]���P��.��Q�

����BC�E��FF���Q�

� � �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 � � ���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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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 대가지급 기한�

�� 검사완료 전에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검사완료 전 청구를 허용한 때�� ��

검사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검사완료 후에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대가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

� �
���	_�7�~I5�KnA�r;���

{_��,�
M|��X]���X�
����BC�E��FF��Z�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 � �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대가지급 기간��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_�T�	�e

� � � � ���납품대가

� � � � � �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가는 계약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

�납품대가에서 공제할 금액�

��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 선금잔액


�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또는 기타 설치�시운전 

미필 등 계약금액 일부를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 � � � �나�� 위 공제 금액 중 사후원가검토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유보액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입찰보증금 납부�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갈음 할 수 있다	

� � � � � �다��시운전 성능이행 보증Q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조R

� � � � � �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
을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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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보증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로 하며�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
을 수요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대가 전액을�

지급한다	

� � � � � � � � � ¨�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납품영수증을�

수요기관에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기성�기납�대가

� � � � � �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대가 청구를 받아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 정산액 만큼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기성대가에서 공제할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 � ���선금정산액�선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약  금  액

- 	_�T��?�	A�5
�T� �{_��,�
M|��X��#

�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

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대가지급 지연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가지급 지연 이자�

이자 �� 미지급금액 �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 � 지연일수

P {�E�4�SW���i��)8[� �����BC�E��FF��P��8K������
LMNO��!"�#

�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원가 계산하는 물품제조 및 용역에 해당��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제조 및 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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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찰공고시 안내 

� � � ���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하여야 한다	

� � �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 � � �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 � � � � �
�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	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 � � � � ��� 기성 및 계약대가 지급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장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다\�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 � � ���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 � � � � �	�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입찰공고에 고지한 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절차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 � � � � �	�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한다	

� � � � � � � �!� 이 경우 현장인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 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

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 � � � � � � �!� 다만��당해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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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금의 사용�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m "� [%0Zno;��p���m@q

�

� ��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당초 계약서에 정한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은 지체상금의 성격을 

당해지체에 대한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다	�

� � � � �따라서�� 위약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귀책사유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다만��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K��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이행�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계약이행�하지 아니한 자

- ��B��[8

� �가\� 지체일수 산정� Q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R

� � � ���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 � �!� 다만��납품기한 이후에 검사에 있어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3@/2A
� 2BB2C/C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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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 � � � � �

� � � ���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공휴일이 �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Q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R

� �나\� 조달청 지체일수 산정방법� Q물품계약특수조건 제��조R

� � � �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에 정한 대로 검사를 요청한 경우

� � � � � ��� 납품기한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납품기한내 검사요청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 � � � � �
�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 � � � ���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또는 

수개 기관에 분할납품조건으로 중앙기관에 일괄 검사한 경우

� � � � � ���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검수요청 

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 � � � � �
�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 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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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 � � � � ���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 � � � �{�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지체일수 산정 예�

구   분 상기 ���
� 항 해당 상기 ���
�� ���
항 해당

지체일수 산정 ��� 납품기한이 ��일 계약에서 

��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음

����납품기한이 ��일인 계약에서 

��일 이전에 검사요청하고��

��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일 지체

���� 납품기한이 ��일이고 검사

소요기간이 �일인 계약에서�

실제 �일에 검사 요청하여 

��일에 검사완료하고 ��일에 

검수 요청한 경우 ���일 지체 

��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일 공제�

���� 납품기한이 ��일인 계약에서 

��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일에 검사에 불합격

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일에�

최종검사에 합격하고 ��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일 지체

���� 납품기한이 ��일인 계약에서 

실제 ��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일에 완료한 경우 �� ��일 

지체

���� 납품기한이 ��일인 계약에서 

실제 ��일에 검사요청하고�

��일에 검사 불합격하여 시정

통보를 받고 ��일에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일 지체

����납품기한이 ��일인 계약에서 

실제 ��일에 검사 요청하여 

��일에 검사 완료하고 ��일에

검수 요청한 경우 ����일 지체

����납품기한이 ��일인 계약에서 

실제 ��일에 검사요청하고�

��일에 검사 불합격하여 시정

통보를�받고 ��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일에 검수 요청한 

경우 � ��일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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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만큼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폭풍��홍수�전쟁�화재�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 �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 ���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 � ���계약상대자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 ���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 � �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는 뒷면 제�항 회계질의 회신 내용 참조

T ���S�� �{_��,�
M-���"X�#�

� ���계약의 성질별 지체상금률은 다음과 같다\

�

�지체상금률�

!� 물품의 제조 및 구매�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 ����분의 �\��

!� 물품의 수리#가공#� 대여�� 용역  �� ����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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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체상금 산출기준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

계속계약의 경우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 �나\� 적용계약금액

� � � ��� 위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 � ���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품으로서 

인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

�분할납품이 가능한 경우�

Q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제�항R

��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한 경우

	�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

�

� �다\� 징수 대상액
�

�징수 대상액 산출�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 ! 기납금액� � �지체일수 ! 면제일수� � 지체상금률

Z Y��,� �����BC�E��FQ��X��������������D��E��!z���!�#

� �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 � 나\�징수된 지체상금은 수요기관에 전액 반환한다	� Q조달사업령 제�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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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할 때 처리�

�� 계약당사간에 계약목적물이 국가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계약기간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계약 미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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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 ��� 계약의 해지라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법적 행위를 의미한다	

� ����*��.�*�	�������BC�E��FZ�#

�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다만�� 제�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한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계약해제4해지사유�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 � �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 �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 
�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 � �� 장기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해지Q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R

� � �� 위�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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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계약상대자에 대한 통지� Q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R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내용증명 등�

한다	

� � 나\� 대가지급� Q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R

� � � ���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 �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우선 공제하여야 하며

� � � ��� 지체상금 징수대상인 경우에는 이 지체상금을 상계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 � Q질의회신��회제���!������ v*�	�	��R

� � 다\� 선금반환청구 Q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조R

� � � � ���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한다	

� � � � ���선금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본장 제�절 제*항을 참조한다	

� � 라\�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반환 Q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R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 시킨다	�

� � � � � � � � �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제*장 제�절 제*항 참조�

� � � �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즉시 반환 조치한다	

�

마\�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계약법 제��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별표 제*호 가목
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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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 � � �!�제재기간 ��계약불이행 시 �개월

� � � � � � � ,� 기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청문절차�� 제재기간 결정 등은 뒤편 제�절 

부정당업자 제재 편을 참고

� � 바\�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제#해지 시 비용 지급�Q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R

� � �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

보증금도 동시에 반환�

� � � � �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선금지급액 공제�

� � � � � �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 s"� ��tu`��v

� ��

� ��� 부정당업자의 제재란 정부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 제�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고��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나��정부계약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와 관한 분쟁이다	�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처분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절차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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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판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 Q광주지법 ����구합��*R

� � � � �대법원에서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되며��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Q대법원 ����두������판결R�

� @¡¢£

� ���국가계약법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동법 시행령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동법 시행규칙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조 별표��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칙�조달청 훈령�

� ���행정절차법�청문절차 관련�

- �9	�� �{_��,
M|��F"�#

�각�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
라 

한다�에게는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 �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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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

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 � �\�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 �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조의�

제�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조제�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

위원회��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 � �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 �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

P �9¤ �
��J>� �{_��,�
M|��"Z�#

�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재한다	� �

�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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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 �!� 다만��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T �9�.��9�'(�HI�
N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부정당사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또한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Q국가계약법 제��조 제�항R

U �9NO� �{_��,�
M-���"Z���!��h¥F�.��P�#

� �가\� 세부제재기준

�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사유별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 � ���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 별표�R�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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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

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년

1년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2년

1년

8개월

3개월

2년

1년

8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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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1년

6개월

3개월

4.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년

1년

6개월

5.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1년

8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4개월

6.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1년

7.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 한기준 에 서  정 한 사 유 로  입찰참 가자 격제 한 요 청 이 

있 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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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6개월

8.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2년

1년

6개월

3개월

9. 영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

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

  가.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나.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다.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2년

1년 6개월

1년

10.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

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년

6개월

11.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12. 영 제76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3개월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6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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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개월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3개월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개월

14. 영 제7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6개월

3개월

15. 영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3개월

16. 영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8개월

17. 영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1년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6개월

18. 영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

과 정 에 서  알 게  된  정 보  중  각  중 앙 관 서 의  장  또 는  계약 담 당

공 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 전 에  누 출 금 지 정 보 로  지 정 하 고 계약 서 에  명 시한 정 보 를 

무 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3개월

1개월

19. 영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

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 이  접 속 하 거 나  무 단 으 로  정 보 를  수 집 할  수  있 는  비인 가 

프 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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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한의 가중�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R

� � �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 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종료 후 �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 � � � � ���해당 자격제한기간의 �분의 �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 � � � � �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제한경감�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R

� � �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 � � � � ���해당 자격기간의 �분의 �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 � � � �	�이 경우 경감 후의 제한기간은 �월 이상이어야 한다	

Z �YS�K�� �{_��,��F"��F��a�
M|��"Z���F#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가\� 부과 대상

� � �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

���위 표에서 �부실벌점 이란 S건설기술진흥법�제��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위�표에서 �하자비율 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위�표 에 서  �보 수 비율 이 란  물품보 증 기간  중  계약 금 액 에  대 한 보 수 비용 발 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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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 � � � � �	 국내�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 � � � � �
�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 � � � � ���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 � � � � ���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 � � ,�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는 상기 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독점 규제나 하도급 관련 법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에 따라 중소

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 � �
�경쟁 입찰��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협정하였거나 담합한 자

� � � �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또는 변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한자

� � �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 � � �.� 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 �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자

� � � � �F�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 � � �G�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 � � �H�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사전에 누출 금지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 �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입찰자가 �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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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세부 부과기준

� � �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상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 미체결 시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 � �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입찰자가 �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 미체결 시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 � �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의�� 제�항R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상기 과징금 금액의 �분의 �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Q국가계약

규칙 제��조의��별표�R

� �개정 ����\� �\�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

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0%

5%

4%

3%

2%

1%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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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4%

1.5%

10%

5%

4%

1.5%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5%

3%

1.5%

4.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4%

4%

3%

2%

2%

5. 영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

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10%

7.5%

5%

6.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3%



�	
��
�������

306 �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1.5%

0.5%

1.5%

0.5%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5%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0.5%

7. 영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5%

8. 영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4%

9. 영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5%

3%

10. 영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이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5%

0.5%

11. 영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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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 이  접 속 하 거 나  무 단 으 로  정 보 를  수 집 할  수  있 는  비인 가 

프 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연평균 계약금액에 위 표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위 표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

5. 비고 제4호의 연평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 한다 . 이  경 우  1개 월 이  되 지  않 는  잔 여 일 수 는  총  개 월  수 에  산 입하 지 

않 는 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별표 4 )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

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30%

1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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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또는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6%

3%

30%

15%

12%

4.5%

30%

15%

12%

4.5%

15%

9%

4.5%

4.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0%

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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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15%

12%

12%

9%

6%

6%

6.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30%

15%

7.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9%

8.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0%

15%

9%

4.5%

9. 영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

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30%

22.5%

15%

10.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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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11.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12. 영 제76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4.5%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하지 않은 자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9%

4.5%

1.5%

4.5%

1.5%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4.5%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1.5%

14. 영 제7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9%

9%

15. 영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4.5%

16. 영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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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1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9%

18. 영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 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4.5%

1.5%

19. 영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

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30%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 에 서  “보 수 비율 ”이 란  물품보 증 기간  중  계약 금 액 에  대 한 보 수 비용 발 생 

누 계금액비율을 말한다.

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연평균 계약금액에 위 표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위 표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

5. 비고란 제4호의 연평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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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 Q국가계약법 제��조의 �R

� � � ���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을 둔다\�

� � �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R

� � � � ��� 법 제��조의�에 따라 구성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 ���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차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 � � � � ���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명	� 다만��조달청의 경우에는 �명으로 한다	

� � � � � � �	�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명 이내

� � � � � � � �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 � � � � � � � 다�� 정부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민간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 � �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 ���위원장의 직무

�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소위원회 설치

� � �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

위원회�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를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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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 ���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 � ���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 � ���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 라\� 과징금 부과 세부 절차

� � � ���� 심의 요청� Q국가계약법 제��조의��제�항�� 동 시행령 제��조의*R

�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소재지��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 � � � � �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 � � � � � �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 � � ���심의요청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 � � ��� 위원회는 제�항과 제�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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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심의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R

� � � ���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 � ��� 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마\� 과징금 부과 및 납부�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R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받으면��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일 이내에 내야 한다	

� � �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 � �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R

� � � ���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억 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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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 � � �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 � � � � �
�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 � � � ���그 밖에 제�호부터 제�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분할 횟수는 �회를 초과할 수 없다	�

­ K8n�
��9�8

� �가\� 제재 전 조치사항

� � � � ��� 이행최고 및 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 � � � ��� 계약담당과장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청문실시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치한다	�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 � � � � ��� �회 이상의 이행최고 공문 발송�내용증명 등 특수우편물 이용�

� � � � � � �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 � � � � �	�계약해제�해지

� � � � � �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 � � ��� 청문실시 또는 의견 진술 청취 Q행정절차법R

� � �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 � � �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16 � 

� � � � ���� 청문절차 Q행정절차법 제��조R

� � � � � �가��청문통지

부정당업자제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양식에 의거 청문

통지를 하여야 하며��청문 주재자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 � � � � � � �¨� 청문통지는 ��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내용증명 등 특수우편물 이용�으로 청문의 사유�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법적근거��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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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5 678$9�:;<�8$�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 분 의 원 인 된 사 실

처 분 하 고 자 하 는 내 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청문 실시

기관명       담당부서명
주  소               전화번호 :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장  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면)

<청 문  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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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문 통 지 서  수 취인 의  주 소 >

◦ 청문통지서는 입찰서(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되

◦ 주소·불명으로 회송된 경우에는 다음 주소를 확인하여 그 주소로 재발송하고

   ① 법인 : 법인등기부상 주소

   ② 개인 : 주민등록표상 주소

◦ 출타등 사유로 회송된 경우에는 재 우송한다.

� � � � � �나��의견청취

� � � � � � � � � �청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 � � �다��진술서 확인�날인

� � � � � � � � �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 � � ����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Q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조제�호R

� � � � � ��� 소관국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결정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협의회�위원장 조달청 차장�에 심사 요청한다	

� � � � � ��� 심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상정 하루 전에 안건을 

위원정수에 �부를 추가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 � � � �!� 단�� 약식안건에 대하여는 회의를 생략하고 내부위원의 서명으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심 사 의 뢰시 안 건 에  명 시할  사 항>

1. 안건명

2. 의결주문

3. 제안이유

4. 주요골자

5. 주요토의사항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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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약식안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

제�호�계약체결 또는 이행 불이행��� 제��호�적격심사서류 등 미제출 또는 

심사포기자�에 해당하는 안건

� � 나\� 제재결정

� � � � � ���협의회 간사는 협의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처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처리담당부서는 심사결과와 업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	A�@�N@����.�§���{_��,�
M|��"Z����� !̈z�#

�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 � ��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등�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 �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 �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 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

정지의 해제사실

�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조 

제�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 � ��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등�� 및 

사업자등록번호

� � � �	�제�항 재�호부터 제�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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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조    달    청

우편번호�� 주소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담당자 �� � � � � � �

문서번호

발신일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영 업 종 목
� 세 부 품 목 �

면허#등록번호

등

제
재
내
용

제 재  근 거
해 약 연 월 일
제 재 연 월 일 만 료 연 월 일
제 재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재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 �기타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달  청  장

±² �9�'(� �{_��,�
M|��"Z���!!�#

� � 가\� 타 기관 적용범위

�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 나\�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 � �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년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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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상호 등을 변경하여도 면허�등록��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재효력은 제재기간 동안 

승계된다	

±³ K8n�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Q국가계약규칙 제��조제�항R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입찰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사항�

�� 업체명�상호�

	� 입찰참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 관계법령상의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과 여부

� ��� 공사 또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자는 물품구매

계약시도 동 제재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ª«�i¬�A�
����­_�
o��A� �{_��,��F"���X#

� � 가\� 의의

� �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조세 포탈 등의 

범칙행위자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한�

자에게만 국가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국가계약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 ���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고��

제재기간도 사유에 따라 �개월에서 �년까지 차이가 크게 나지만��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배제는 동 사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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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을 받은 자�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조치 없이 획일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

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국가계약법 제��조의�� 제�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조세범처벌법��제�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원 이상인 자

� � � � � �	� �관세법��제���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 원 이상인 자

� � � � � �
�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 원 이상인 자

�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조의�� 제�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 � � ��� �외국환거래법��제�*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조 제�항 제�호에 해당하는 자 

� �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상기� 나	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라\� 입찰참가 제한받는 자의 범위�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한다	� �

� � ���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조합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 � � !�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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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사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마\� 구매추진 시 확인 절차�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및 제�항R

� � ��� 계약담당공무원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조제�호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상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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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찰보증금은 본래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조치한다	�

� �� 하나�� 실질적으로 입찰 보증금은 계약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보다는 

개별 입찰 건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지급각서 포함�로서 입찰참가 신청에�

갈음한다는 데서 제도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 Q국가계약법시행

규칙 제��조 제�항 단서R

� �K	�

� � �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K��

� � 가\� 면제 대상

� �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제�항R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Q� ¨>=©F� dF� ª«� "#¬­Q� ®�� ¯°�� -.¨!¥¦;� =>±� =F��� ²� -.��

³2�-.¨!¥¦;�=´�=��-.d��"#µ¤�~Z�¶�Q´��·R��¸V/�¹¸�� 4~/�¸º»¼;�

c½=´� 7¾{� �¿Q� 0À-.¨!d£L�;� A� dQ� A=>� -.ÁÂÃ�hCÄ\�� �^{Å� -.¨!¥¦Q�

Æ§=´�=>�4~/�Ç/w�º»¼;�%�=�d�=©F��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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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부가 기본재산의 ���분의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 �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

경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 �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골재채취법��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 �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조제�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Q지방계약법시행령 제��조 제�항 각호R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 �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분의 ���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 � � �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 � �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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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 � �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 � �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 � �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 � �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 � �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 � � �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 � �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조 및 제�*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 � � � �카\� �지방공기업법��제�*조의�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 � � � �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 � � �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 � � � �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조제�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 조달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v��	���	���부터시행��Q업무처리규정 제��조제�항 단서R

� � ��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 � 	� 국가계약법 제�조제�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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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지급확약서 징구�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제�항��업무처리규정 제��조 제�항R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 � � ��� 전자입찰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입찰서를 송신하면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제출되므로 별도로 접수받지 

않는다	� Q계약사무처리요령 제��조 제�항R

P �KSe� �{_��,�
M|��P"���!�#

� � 가\� 납부 기준금액

� � � � � � �입찰보증금은 당해 입찰자가 입찰하는 금액의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 이상이어야 한다	

� �

�입찰보증금의 산출�

�� 총액계약 �� 입찰금액 �� �[���� 이상

�� 단가계약 �� 입찰단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이상

�� 희망수량입찰 �� 입찰단가 ��희망입찰수량 �� �[���� 이상

�� 장기계속계약 �� 총 제조입찰금액 �� �[���� 이상

� � � �계속비계약 포함�

� � 나\� 납부금액의 증액 Q구매업무처리규정 제��조 제�항R

� � � �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 ���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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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년 미만 �� ���분의 ��

� � � � � � �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년 미만 �� ���분의 ��

� � � � � � �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 ���분의 ��

� � 다\� 입찰집행 시 확인사항

� � � � � �입찰보증금에 따라 투찰가능금액 범위가 결정되므로 입찰집행 시에는 입찰

보증금에 ��을 곱한 금액과 투찰금액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회계질의 회신�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더라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 하였다면��

입찰보증금 납부의 미달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회제 �*���!��*	

v��	�	��

T �K���� �{_��,�
M|��P"���F�#

� �가\� 납부 형태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 �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포함��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에 따른 증권

� � � �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

보증서

� � � �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 � � � �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 � �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 � � � �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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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 �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 � � �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 � � � �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공제조합

� �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 � � � �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 � � � �!� �방위사업법��제��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 �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 � � �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 � �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조의�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 � � ���제�호의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

증권

� �나\� 공동계약시 보증금 납부� Q공동계약운용요령 제��조R

� � � ��� 공동계약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 � � ��� 다만��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할 수 있다	

� �다\� 보증금 납부 형태별 업무처리 시 주의사항 

� � � �� ���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R

� � � � � �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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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R

� � � ��� 보증금을 국가계약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 � ��� 보증금을 국채 중 등록국채로 납부할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 �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위에 따라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R

� � � ��� 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제�호 또는 제�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원 

등
이라 한다�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 � ���보증보험증권 등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 � �!�피보증인의 명의는 대한민국정부�발주기관�일 것

� � � �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 � � �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입찰보증서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일 이후일 것

� � � � � �!�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 � � �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 � � ��� 정기예금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R

� � � ��� 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및 제�호에 따른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 등
이라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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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 � ���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등록 국채의 보관�� 질권 설정에 관한 규정은�

상기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 � � � ���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R

� � � ���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v� 제���조 제�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에 납입하여 �한국

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

통지서와 함께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국가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 유가증권취급점은 정부보관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 권면액�� 기호�� 번호�� 장수등과 상장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의 비고란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

�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해당 주식을 제출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 ���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R

� � � � �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 � �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 � � � � �!�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

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 �라\� 보증기간 중의 의무�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R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 중 당해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상법 제���조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 � � � � �!�상법 제���조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 � � � �!�상법 제�*�조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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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 � � � � � !�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U ��W®S���
H��K� ��������|��!Q�#

� �가\� 의의

� � � ��� 전자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보증금 등 제반 보증금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입찰집행�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고 간편하게 되었다	

� � � ��� 전자조달법 제�조에 따라 계약사무�입찰보증금 수납 포함�를 처리할 때�전자

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 포함�은 수기 납부를 전제로 하여�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표준입찰공고문 역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기 납부를 상정하여 규정

하고 있다	

� � � ���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을 물론 표준입찰공고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전자적 납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 나\� 전자 납부 대상

� � �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및 제�호의 보증기관 중 조달청과 

협의된 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 � 다\� 납부 절차

� � � � ���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및 제�호의 보증기관 중 조달청과 

협의된 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 ��� 지급확약서�각서�는 전자입찰로 집행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제출되므로 별도로 접수받지 않는다\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증서 수납에 협약
� 제�조제�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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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일이 변경된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낙찰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당해 입찰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증서 수납에 협약
� 제�조에 따라 보증사 

또는 입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송신한 입찰보증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문서로 사전에 통보할 경우��이를 승인할 수 있다	

� � � ��� 전자보증서는 채권자명을 통해 보증의 대상인 입찰을 자동으로 확인해�

전송되므로 입찰공고 시 채권자명을 각 기관장명으로 정확히 입력

해야 한다	

Z {¯°±

{_��,�����P�������,��!F���P�
{_��,�
M|�.�����,�
M|��P]�

{_��,�
M-���ZQ���!�
������ ��Z���F�

� � 가\� 대상

� � � �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 � � � � �!� 소정의 기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단��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제외� Q물품입찰유의서 

제��조R

� � � � ��� �인 이상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그중 �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수급인 모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킨다	� Q질의회신�� 회계 ����!������ �*�	��	��R

� � � � � �!�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해 제재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한다	

� � � � ��� 낙찰자가 자격미달 등으로 원인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도 

무효가 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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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질의회신�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입찰자체가 

무효이므로

�� 당해낙찰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할 사유가 없다\

� �나\� 조치사항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의 경우에도 같다	

� � � � � �가��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 � � � � � �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수입 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

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한다	

� � � � � �나��상장유가증권으로 납부한 경우

� � � � � � �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을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토록 한다	

� � � � � � � �� 등록국채에 대하여는 유가증권 취급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한다	

� � � � � �다��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

� � � � � � � ��� 관계수입징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 � � � � �라��정기예금증서 등인 경우

� � � � � � � ��� 관계수입징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 � � � � �마��보증금의 면제 또는 일부 면제한 경우

� � � � � � � � � �입찰보증금 면제시 징구한 지급확약문서를 갖추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세입징수관은 당해 낙찰자로 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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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계약상대자 등으로 부터 징수된 입찰보증금은 당해 수요기관 수입으로�

한다	� Q조달사업법 시행령 제�조R

� � � �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R

� � � � � �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그 낙찰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W®S��C\�.���W®Sbc�	�

� ��� 입찰보증금은 해당 입찰이 끝나��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입찰자의 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R

� � � � �!�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

Q물품입찰유의서 제�조 제�항R

� ���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 신청서에 의하여 

대체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한다	� Q국가계약밥 

시행규칙 제��조 제�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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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함이며 계약불이행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납부시키는 물적 담보로서

��� 현행 계약보증금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계약불이행이 발생되면 약정한 

계약보증금액을 손해에 대한 별도의 입증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국고에 

귀속시킨다	� 라고 규정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이외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은 위약벌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	� ��	��	� 선고 ��다�����판결�	�

���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는 계약보증금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금이다	� Q회제 ���!����� v��	�	��R

g�� �ÉGÊËÌ/�H:vR��Í��Î~?RD/�01Q�Î~d!�hC=>±���ÉGÊËÌ;�¤�d��R/�"#z{�

ÏÐ� :=>� �F� �;� ÑA2�Ò¬� %&ÓÔ(%�*�	� � Rw� Õ�� ÉGÊËÌ;� :=F� Ö���� Î×d!� Î~?

RDQ� /A� ÉGÊË;� ¦K=©�� ÉG/� ØÙ5� O� ÉGÌ;� -Â=>±� =F�� O� -Â�� �%{� ÚÛ=Ü�

EA�RQ�®3�¤�d��RQ�2ÝR�ÙÞ�ß©!��´�7¾{�Rà�-Â/�ÚÛ;�Ê%=��2Ý;�HI=>�

Î~?RDQ� �8\/� ÉGÊË/� ¬áª"�� ·Ç=´� =��� EA� ÉGÊËÌ;� H:Íz{Å� Î~/� RD;�

âÁ=©F��Q��2	�2��� ÉGÊË/�H:ÌR�^¤ã�52A�01QF�¬Z��R���¤ã�|Ì������

�Ò¬�%&ÓÔ(%X*��� EA�ÉGÊË/�H:R�¤�d/�0ä�~0å�L;�RV=F�æÐD<!�7F�01QF�

O�ÉGÊËÌ/�H:��~º!�ç2�Ò¬�%�è)(�	�ÉGÊË/�H:5�<#é5/�!ê�ë�ìR���í\�îCA�

�ïð� ÉGÊË/� H:�� ÉG/� ØÙ5� O� ÉGQ� ®3� ÊËÌ;� Î×d!� -Â�� MN!� ¢z��� �<#év��

ÉGÊË;�ñê=F�d!�ÉG/�ØÙ5�O�ÉG�ÊËÌ;�-ÂG±�A2F��R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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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체결 전에 납부 받아야 할 계약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약보증금산출�

� � �� 계약보증금 �� r� �� �

구      분 적용금액�r� 계약보증금율���

총액계약

�계속비 계약�
계약금액

��� [� ���장기제조계속계약 총제조부기금액

단가계약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 ��계약단가

� �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제조부기금액의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서 일괄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 �계속비계약은 총 제조금액이 계약금액이므로 당연히 총액계약과 같이 계약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한다��

� � 나\� 용역 계약이행보증�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 용역계약의 경우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 � �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이상 납부하는 방법

� � � �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 � �,�공사�용역�이행보증서

� � � � �!� 해당 공사�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

�예정가격의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 � � � ��� 따라서��용역계약의 경우는 물품 구매�제조�계약과 같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이행보증을 하도록 선택하게 할 수 있다	� 만일��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반드시��입찰공고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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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보증금의 납부형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형태와 같다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부터 제�호에 규정된 �보증서
�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 계약보증금의 경우 입찰보증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의 ��이상이라고 하여 

���분 ��이상 또는 ���분의 ��이상 등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납부하는 자가 

���분의 ��이상을 충족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임

� �나\�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지급보증서�� 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다\�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 제�호 나목R

�

�계약보증서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P �K��

� �가\� 면제대상�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 정부가 기본재산의 ���분의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조제�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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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및 제��조 제�항 

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

� � � � ���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로 하여금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삭제된 경우로서 

계약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었을 때에는 수정된 내용에 상응하는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함\� Q질의회신��회제 ���!������ v��	�	��R

T ��W®S����W®S�	�
{_��,�
M-���X!���F�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 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U ��W®S�`a

� �가\� 보증기간 변경 Q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R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한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적합한 보증

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계약금액 �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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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또한 계약이행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증권을�

징구하여야 한다	� Q질의회신 회제 ���!����� v*�	�	�R

� � � ��� 보증기간 변경의 예외 Q계약사무처리요령 제��조R

� � � � � � 조달청과 보증기관간에 체결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 제�조 제�항 특약에 따라 계약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

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이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 � � � �!� 따라서��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서�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조치 등이 불필요하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보험보증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특약조건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보증기간을 변경�배서�한 보증서 등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
나\� 보증금액 변경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물품계약일반조건 제�조 제�항

� � � � ��� 물가변동 또는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한다	

� � � ���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Z ��W®S��C\� �{_��,�
M-���ZP���{_��,�
M|��Xz��P�#

�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W®S�{¯°±
{_��,�
M|��X!�
{_��,-���ZQ�
����BC�E��]�

� � 가\� 대상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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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 � 나\� 조치사항

� � � � ���국고귀속조치

� � � � � ��� 계약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절차는 입찰보증금의 경우와 같다	� Q국가

계약규칙 제��조제�항R

� � � � �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Q국가계약령 

제��조 제�항R

� � � � ���계약해제�해지�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 �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 � � � �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 ���계약보증금의 수요기관 반환 Q조달사업법 시행령 제�조R

� � � � � ���계약보증금을 징수한 경우는 당해 수요기관에 반환 조치한다	

� � �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할 때 처리�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 � ���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행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 � � � � �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 �O�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 � � � � � � �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O�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 � � � � � � � ,� 추가 납부하는 보증금에 대한 납부형태�� 면제�지급각서��납부 절차 등은�

기존 보증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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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고귀속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

�국고 귀속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된다\� Q회제 ����!������ v*�	�	��R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금액이 감액되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다\� Q회계����!����� v��	�	��R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징이나 국고귀속문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Q회계 ����!������ v��	��	�R

�� 도서구입계약 체결당시에는 납품가능한 도서목록으로 확인된 도서였으나 이후 

계약이행과정에서 일부도서목록이 관계당국에 의하여 판매금지 되었거나 폐간 

품절되어 납품이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때에는 

�불가항력적 사유
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Q회계 ����!������ v��	��	�R

� 계약수행을 과다 납품 지시한 경우 Q회계 ���!��*�� v*�	�	�R

� � �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나��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예상량의 증감으로 

수량조절을 할 경우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조에 의거 계약된 수량의 

�할 범위 내에서 증감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계약

수량을� 훨씬 초과한 과다한 추가 납품 지시서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납품

불이행시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하여 입찰자체가 무효인 경우

� � ( 입찰자체가 무효이므로 당해 낙찰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 또한 

국고귀속 할 사유가 없다고 봄\� Q회계 ���!����� v*�	�	��R

� � )� 계약을 체결한 후에 동계약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하였다면�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는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함	�Q회계 �����!����� v��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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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종전에는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으면 일정기간��개월��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데 그쳤으나�� 조달청은 불성실 조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	�	�일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였다	

� �나\� 대상

� �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 �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

� �다\� 추가 납부액

� � �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납부액�

�� 총 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 ���분의 ��

	� 총 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 �년 미만 �� ���분의 ��


� 총 제재기간이 �년 이상 �� �년 미만 �� ���분의 ��

�� 총 제재기간이 �년 이상 �� ���분의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내용을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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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계약법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일정기간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서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 ��� 따라서 보증의 성격상 물품�용역�� 구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조항 설정은 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그러나 물품 중 현장설치를 해야 하는 등 물품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일정

기간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약자의 하자보증의무를 확보하고 있다	

� �

�물품구매 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규정 준용여부�

��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 다만�� 물품의 성질상 보다 특수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할 것임	

� � !질의회신�� 회계 ����	�!����� v��	�	��

� 	�� �����´
W�W®�µ�µ��� v�Z	F	!� ��¶7�#

� ��� 물품은 시설공사와는 달리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 책임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 어렵고�� 설사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라도 용도와 성질이 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물품에 대해 각각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기 어렵다	

�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규격서나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일정기간 하자보수보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수용기관에서 하자보수보증 조건을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계약

특수조건�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명시�으로 반영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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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자보수보증 대상 물품명�예시�R

� � � � ���인명과 관련되는 물품

� � � � � �!�의료장비

� � � �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 � � � � �!�주차설비

� � � � � �!�전동차 등

� � � � �	�시스템장비

� � � � � �!�수처리장비

� � � � � �!�보일러��소각로��냉난방기��송풍기

� � � � � �!�선박

� � � � � �!�역무자동화설비

� � � � � �!�변전설비

� � � � � �!�신호설비 등

- ´
·W¸¹

�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Q구매업무처리규정 제��조의�R

� � �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의 별표 �에서 정한 기간과 수요기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 � � � � � ,� 상기 별표 �은 ���	��	��부로 삭제되었고��동 표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와 관련된 기간임	

� � � ���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결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수요기관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다	�

� � �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

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까지이다	

� � � ��� 다만��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 제�항R

� � �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 제�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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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Q구매업무처리규정�

제��조의�� 제�항R

� �나\� 하자보수의무

� � � � ��� 하자보수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공사의 경우�는 계약자의 하자보수

책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 기기부품이 동 부품의 품질보증 유효기간을 경과한 후 정상적 마모에 

의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시설운영에 관한 유지

보수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Q질의회신��회계 �����!������ v��	� �	� ��R

� � � � � �	�시공 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자의 관리소홀 등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Q질의회신�� 회계 �����!�����

v��	�	��R

� � � � �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목적물의 일상 관리를 위한 점검보수가 필요한 

경우 당해 점검보수는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책임임	� Q질의회신��회제 ���!������ v*�	��	��R

� � � � ���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도 계약 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도 차수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도 계약 체결된 계약

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한 전체계약이 완료된 후에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 Q질의회신��회계 �����!��� ���� v��	�	��R

� � � ����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 제�항R

� �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 제�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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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

기관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 제�항R

� �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 Q품질관리

특수조건 제��조 제�항R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 제�항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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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자보증금액�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구매업무처리규정 제��조 제�항�� 품질

관리특수조건 제��조 제�항R

� � � � � �물품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분의 ��� 용역의 경우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나\� 하자보증금 납부 면제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 ���하자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자보증금 면제대상�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정부가 기본재산의 ���분의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 지주

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 ���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

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 제*항 단서R



�	
��
�������

348 � 

� �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구매업무처리

규정 제��조제�항 단서R

� � � � � �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라\� 하자보증금 납부 형태

� � � � � �입찰보증금 납부 형태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 �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 � ��� 하자보수보증금은 납품검사 완료일�시운전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토록 조치하며�� 늦어도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 � ��� 계약상대자가 최종납품대가 지급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치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지급대가에서 공제
예치할 

수 있다	 � � Q질의회신�� 회제 ����!������ v*�	��	��R

� � � ���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Q질의회신�� 회계 ���

���!����� v��	�	��R

� � 바\� 하자보수보증금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을 준용한다�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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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보증금도 계약보증금과 같이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고에 귀속됨은 물론이나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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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될시 손해배상 가능여부�

하자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해석되므로 실제의 손해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하자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케 한 이상 동 초과액에 대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Q감오일 ���	��!������ v��	� *	� �R

�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 � � � �!� 다만��단가계약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개별 납품요구건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Q품질관리

특수조건 제��조 제�항R�

� ���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

계리한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

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

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Q구매업무처리규정 제��조 제�항R

�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에 관한  절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른다	� Q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R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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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하자보수보증금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되고 보증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Q품질관리특수조건 

제��조 제�항R

� � 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은 정부 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조의 규정에 의거 �년으로 보아야 한다	� Q질의회신�� 회제 ���� ¢������

v*�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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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의의

종전에는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으면 일정기간��개월��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데 그쳤으나�� 조달청은 불성실 조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	�	�일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였다	

� �나\� 대상

� � �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 �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

� �다\� 추가 납부액

� � �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액�

�� 총 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 ���분의 �

	� 총 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 �년 미만 �� ���분의 �


� 총 제재기간이 �년 이상 �� �년 미만 �� ���분의 �

�� 총 제재기간이 �년 이상 �� ���분의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하자보수보증금 추가납부 내용을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